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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4도10978  가. 내란 모

              나. 국가보 법 ( 양․고 등)

              다. 내란 동

  고  인 고인 1 외 6인

상  고  인 고인들  검사( 고인들에 여)

변    인 법 법인 ( ) 평( 고인들  여) 외 13인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14. 8. 11. 고 2014노762 결

 결  고 2015. 1. 22.

  

주 문

상고를 모  각 다.

이 유

  상고이 (상고이  출 간이 지난 후에 출  상고이 보충  등 면들  

재는 상고이 를 보충 는 범  에 )를 단 다.

1. 고인들  상고이 에  단

 가. 검사 출 증거들  증거능   주장에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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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) 자 보  복  과  등에  여권이 보장 지  증거  사용   없

다는 등  주장에 여 

  헌법과 사소송법이  에 르지 니 고 집  증거는 본  인권 보장

 해 마  법  에 르지  것  원  죄 인  증거  삼

  없다. 다만 법이  에 르지 니 고 집   증거능  인  

여부를 종  단함에 있어 는, 사  증거 집 과 에  이루어진  

행   모든 사 , 즉  조항  취지  그  내용  도, 구체

인  경  회  가능 ,  조항이 보 고자 는 권리 는 법익  질과 

침해 도  고인과  ,  행  증거 집 사이  인과 계 등 

 도, 사  인식과 도 등  체 ․종합  살펴볼 , 사  

 행 가 법  실질 인 내용  침해 는 경우에 해당 지 니 고, 

히  그 증거  증거능  는 것이 헌법과 사소송법이 사소송에   

조항  마 여 법  원 과 실체  진실 규명  조 를 도모 고 이를 통 여 

사 사법  를 실   취지에 는 결과를 래 는 것  평가 는 

외 인 경우라면, 법원  그 증거를 죄 인  증거  사용   있다고 보 야 

다( 법원 2007. 11. 15. 고 2007도3061 원합 체 결 등 조).  

  원심 , 사 들이  지  장매체 원본이나 복 본  국가 보원 사 실 

등   후 범죄   자 보를 집 거나 보  여 삭  

일  복구 고  일  복 는 과 도 체  ․ 색과  일

에 포함 므  그 과 에  고인들과 변 인에게 ․ 색 일시  장소를 통지

지 니  것  사소송법 219조, 122조 본 , 121조에 나, 고인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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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장 ․ 색과 에는 직  여 도 고, 직  여 지 니  ․

색 에도 고인들과  여인들  여가 있었  , 장에   지

 장매체들  3자  명 에 인 고 그 해쉬(Hash)값도 보존 어 있어 복  

과  등에  사 통지 락이 증거 집에 향  미쳤다고 보이지 는  등 그 

시  같  사  들어,  ․ 색과 에  집  지   증거들  죄 

인  증거  사용   있는 외 인 경우에 해당 다는 이   증거들  증거

능  인 다.  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

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자 보  복  과  등

에  여권과 법 집증거 법  외에  법리를 해 는 등  법이 

없다.  

  2) ․ 색 에  주거주 등  여권이 보장 지  증거  사용   없다

는 등  주장에 여 

  원심 , 사 들이 고인 4  거소지인 울 (주소 생략)  들어간 2013. 8. 28. 

06:58경부  고인 4  보좌 이자 임 계약 상  거소지  임 인인 공소외 1이 

사 들 부  연락  고 장에 도  같  날 08:19경 지는 주거주, 간 자 

는 이에 는 자  여가 없었고, 인거인 는 지 공공단체 직원  여도 없어 

이 부분 ․ 색  사소송법 219조, 123조 2항, 3항에 나, 사

들  거소지에 진입  이후 30분가량 여인 없이 색 를 진행 다가 곧  공소

외 1에게 연락 여 여  것  고지 고, 공소외 1이 장에 도  08:19경부 는 

 별 과 , 지  포 식 과 ,  인 과 에 공소외 1과 변 인  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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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고 실질 인 여가 있었 며, ․ 색   과 이 상녹   등 그 시

 같  사  들어,  ․ 색과 에  집  증거들  죄 인  증거  사

용   있는 외 인 경우에 해당 다는 이   증거들  증거능  인

다. 

  나 가 원심 , 사 들이 고인 7과 여 ○○○○ 원 건  ․ 색

면   건 에 들어간 2013. 8. 28. 07:30경부  남시 신장2동 주민  직원 공

소외 2가 ․ 색에 여  같  날 09:46경 지는 주거주 등이나 지 공공단체  

직원 등  여가 없어 이 부분 ․ 색도 사소송법 219조, 123조 2항, 

3항에 나, 사 들   건 에 진입  이후 색 를 진행 지   

다가 주민  직원 공소외 2가 도  이후에야 본격 인 색 를 진행

고, 　 ․ 색과  상녹 는 등   담보  해 상당  조 를 

취   등 그 시  같  사  들어,  ․ 색과 에  집  증거들도 

죄 인  증거  사용   있는 외 인 경우에 해당 다는 이   증거들  증

거능  인 다.  

  원심 결 이 를  본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

당 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․ 색 에 있어 

주거주 등  여권과 법 집증거 법  외에  법리를 해 는 등  

법이 없다.  

  3) ․ 색 에  장  시 지  것이 법 다는 등  주장에 여 

  사소송법 219조가 용 는 118조는 “ ․ 색 장  처분  는 자에게 

드시 시 여야 다”고 규 고 있 나, 이는 장 시가 실  가능 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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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    규  보 야 고, 처분자가 장에 없거나 장에  그를 견

  없는 경우 등 장 시가 실  불가능  경우에는 장  시 지 니

  ․ 색  라도 법 다고 볼  없다. 

  원심 , 그 택 증거를 종합 여 고인 4  주소지  거소지에  ․ 색 

당시 고인 4가 장에 없었  사실, 고인 7과  ○○○○ 원에  

․ 색 당시 ○○○○ 원 원장 공소외 3  장에 없었고 이사장 공소외 4도 

사 들에게 자신  신분  히지   건  에  지 보 만  사실 등  인

 다 , 사 들이  각 ․ 색 당시 고인 4  ○○○○ 원 원장 는 이

사장 등에게 장  시 지 다고 여 이를 법 다고 볼  없다고 단

다. 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법 게 택  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

 같  사실인 과 단  당 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

같이 ․ 색 에  장 시 에  법리를 해 는 등  법이 없다. 

  4)  녹 ․청취에  집행 탁이 법 다는 등  주장에 여 

   가) 우편  검열 는 통신  감청(이  ‘통신 조 ’라 다)과 여, 

통신 보 법 9조 1항  “통신 조 는 이를 청구 는 신청  검사․사법경

 는 보 사  장이 집행 다. 이 경우 체신  타  등(이  

‘통신  등’이라 다)에 그 집행  탁 거나 집행에  조를 요청   있다”

고 규 고, 나 가 같  법 9조 3항  “통신 조 를 집행 는 자  이를 

탁 거나 이에  조요청   자는 당해 통신 조 를 청구  목 과 그 집

행 는 조일시  상  재  장  통 이 는 간 동  여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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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”고 규 면 , 같  법 17조 1항 2 는  장  지 니  자를 

처벌 도  규 고 있다.   

  이처럼 통신 보 법 9조 1항 후  등에  통신  등에  집행 탁이나 

조요청  장  등  규 고 있는 것  통신 조  경우 해당 우편

이나 통신  역 를 담당 는 통신  등  조가 없이는 사실상 그 집행이 불

가능 다는  등  고 여 검사․사법경  는 보 사  장(이  ‘집행주

체’라 다)이 통신  등에 집행  탁 거나 집행에  조를 요청   있  

명 히 는 편 통신  등  여  장  작 여 도  함 써 사후 

통 를   있도   취지라고  것이다.

  편 ‘  녹 ․청취’에 여 통신 보 법 14조 2항  통신 보 법 

9조 1항  용 여 집행주체가 집행 다고 규 면 도, 통신  등에 

 집행 탁이나 조요청에  같  법 9조 1항 후  용 지 고 있 나, 

이는 ‘  녹 ․청취’  경우 통신 조  달리 통신  업  이 다

는  고  것일 뿐이므 , 드시 집행주체가 ‘  녹 ․청취’를 직  행

여야 는 것  니다. 라  집행주체가 3자  도움  지 고 는 ‘  녹

․청취’가 사실상 불가능 거나 곤란  사 이 있는 경우에는  원 에 

지 는  3자에게 집행  탁 거나 그 부  조를  ‘  녹 ․청취’를 

  있다고 이 타당 고, 그 경우 통신  등이 닌 일  사인에게 장  작

여  가 있다고 볼 것  니다. 

   나) 원심 , 그 택 증거를 종합 여, 이 사건에  증거  택  녹 일들  모

 통신 조  허가 에 해 취득  것들 , 국가 보원 사 이 공소외 5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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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가 부  사실  주고 이를 보여주면  간과 범 를 명  다  각 

상자  를 녹 해 달라고 요청 여 공소외 5가 그 상자  를 녹  후 

사 에게 출  사실,  각 허가 에는 통신 조  집행 법  ‘ 자․ 계장

를 사용  지득 는 ’이라고 재 어 있  뿐 집행과 여 다른 특별  

 고 있지  사실 등  인  다 ,  각 허가  사실  이 단체 

내지 국가단체 동 등 국가보 법  범죄  히 행해지는 조직범죄  격

 고 있고, 공소외 5도 지 명조직 RO가 보  여 조직원에게 엄 시

키고 있다고 진 고 있어 당시 사 는 해당 를 직  녹 ․청취 는 

것이 쉽지  것  보이는 , 그리고  당사자인 공소외 5  여  해당 

를 녹 도  는 것이 사 이 직  해당 를 녹 는 것보다  당

사자들  법익   침해  것  보이지 는  등  사  종합 여 볼 , 사

이 공소외 5  조를 얻어 그  여  허가 에 라 해당 를 녹 도  

 것  집행 법  나  법 고, 나 가 공소외 5가 집행 탁이나 조요청과 

 장  작 지 니 다고 라도 이를 법 다고 볼  없다고 단

다.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법 게 택  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

 같  사실인 과 단  당 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

같이  녹 ․청취에  집행 탁  허용요건에  법리를 해 는 등  

법이 없다. 

  5)  녹 ․청취가 허가 상이  언자  범 를 벗어났고 사후허가도 지 

니 여 법 다는 등  주장에 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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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가) 원심 , 그 택 증거를 종합 여 2013. 5. 10. 22:00경 주시에 있는 △△△

청소 원에  고인 4, 고인 6  롯  130여 명이  회합(이  ‘5. 10. 

회합’이라 다)에  녹  원지 법원 2013-4114 ( 상자: 고인 2)  

2013-4118 ( 상자: 고인 5)  각 통신 조  허가 에  것이고, 2013. 5. 

12. 22:00경 울 마포구 합 동에 있는 □□□□ 사회에  고인들  롯

여  130여 명 부분이  회합(이  ‘5. 12. 회합’이라 다)에  녹   

각 통신 조  허가   원지 법원 2013-4115 ( 상자: 고인 1)  

2013-5119 ( 상자: 고인 3)  각 통신 조  허가 에  것인데,  각 허가

에는 통신 조  상과 범 가 “ 상자  상  사이  국가보 법  

사실  내용  는 에  녹   청취”  재 어 있는 사실, 공소외 5가 

5. 10. 회합  5. 12. 회합에   각 허가 에 재  상자가  가운데 이루

어진 강연과 토 ․  등  녹  사실  인  다 , 통신 보 법에  말 는 

‘ ’에는 당사자가 마주 여 이야 를 주고 는 경우뿐만 니라 당사자   명

이 일  말 고 상  듣 만 는 경우도 포함 므 ,  강연과 토 ․

 등  상자  상  사이  에 해당 고, 라  5. 10. 회합  5. 12. 회합

에  녹   각 허가  상  범 에 포함 는 것  법 며, 별도  사

후허가를  요가 없다고 단 다. 

  원심 결 이 를 법 게 택  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사

실인 과 단  당 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통신

조  허가  효 이 미 는 범 나 사후허가  요 에  법리를 해 는 등

 법이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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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나) 고인들 , ① 2012. 6. 21.자  2012. 8. 10.자 각 모임에  녹  그 근

거가  허가  상자인 고인 2  고인 1이 없는 자리에  공소외 5가 임  

녹  것  법 여 증거능 이 없고, ② 5. 10. 회합  5. 12. 회합 녹 도 검사

가 그 상자에게 통신 보 법 14조 2항, 9조 2 1항에 른 집행사실 통

지를 락 여 증거능 이 없다고 주장 나, 이 부분 주장  고인들이 항소이  

삼거나 원심이 직권  심 상  삼  가 없는 것  상고심에 이르러 소 

는 것  법  상고이 가 지 니 다. 

  6) 원본과  동일 이 인 지  녹 일(증거 번 I-839, 844~874)  증거능

이 인 지 는다는 등  주장에 여

   내용  녹  일 등  자매체는 그 질상 작 자나 진 자  명  

날인이 없  뿐만 니라, 녹 자  도나 특  에 여 그 내용이 편집․조

작  험 이 있  고 여 그  내용  녹  원본이거나  원본 부  

복사 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 에  편집 는 등 인  개작 없이 원본  내용 그

 복사  사본임이 입증 어야만 고, 그러 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

능  인   없다( 법원 2007. 3. 15. 고 2006도8869 결, 법원 2012. 9. 

13. 고 2012도7461 결 등 조). 

  그리고 증거  출  녹 일이  내용  녹  원본이거나  복사 과 에

 편집 는 등 인  개작 없이 원본 내용  그  복사  사본이라는  녹

일  생 과 달  보  등  에 여  사람  증언이나 진 , 원본이나 사본 

일 생  직후  해쉬(Hash)값과  , 녹 일에  검증․감  결과 등  

사  종합 여 단   있다.



- 10 -

  원심 , 고인들이 주장 는 ‘진 ’, ‘ 결 ’, ‘신뢰 ’ 등  녹 일  증거능  

인  요건인 ‘원본일 것’ 는 ‘사본일 경우에는 편집 등  인  개작 없이 원본  

내용 그  복사  것일 것’이라는 요건과 내용상 동일 거나 이를 담보   보

조 인 요소라는 에 , 공소외 5, 공소외 6, 공소외 7, 공소외 8, 공소외 9  증언

 통해   있는 녹 일  생 과 달, 보   해쉬값 산출 경 , 녹 일  

사본에  편집  이 견 지 고 해쉬값도 사 에 출  당시 공소외 7

이 인  해쉬값과 일 다는 감  결과 등  롯 여 그 시에  들고 있는 사

 종합해 보면, 증거  출  녹 일  증거 번 I-839, 844~850, 866~869는 녹

 당시   내용이 편집 거나 조작 지 고 그  내용 그  녹  원본임

이 인 고, 나 지 녹 일  증거 번 I-851~865, 870~874는 원본 부  복사

는 과 에  편집 는 등  인 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  복사  사본임이 

인 므 ,  녹 일들(증거 번 I-839, 844~874)  증거능  인   있다고 

단 다. 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

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녹 일  증거능  인 요

건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

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 7) 법 이 용 다는 등  주장에 여 

  고인 는 고인 닌 사람  진  녹  녹 일  실질에 있어  고인 

는 고인 닌 사람이 작  진 나 그 진  재   크게 다를  없

어 그 녹 일에 담  진  내용  진실 이 증명  상이 는 에는 법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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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다고  것이나, 녹 일에 담  진  내용  진실 이 닌 그  같  진 이 

존재 는 것 자체가 증명  상이 는 경우에는 법 이 용 지 니 다( 법

원 2013. 2. 15. 고 2010도3504 결, 법원 2013. 7. 26. 고 2013도2511 결 등 

조). 나 가 어떤 진  범죄사실에  직 증거  사용  에는 그 진 이 

증거가 다고 라도 그  같  진  다는 것 자체 는 그 진  진실 과 

계없는 간 사실에  황증거  사용  에는 드시 증거가 는 것  

니다( 법원 2000. 2. 25. 고 99도1252 결 등 조). 

  원심 ,  녹 일들(증거 번 I-839, 844~874)  거 에 녹  진  내용  진실

 증명  해 출  것이 니라 그러  진 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명

 해 출  것  보고,  녹 일들에 해 는 법 이 용 지 니

다고 단 다.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

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법  용범 에  

법리를 해 는 등  법이 없다.

 나. 내란 동죄  주장에 여

  1) 실체 단 부분에 여 

   가) 고인 4, 고인 6  상고이  주장 요지는 다 과 같다. 

  내란 동죄에  말 는 국헌 란  목 이 인  해 는, 행 자   자체

에 국헌 란  목 이 개략 라도 나타나야 고, 행 자  행 가 객

 보   ‘  지  평  해  도  폭동행 ’에 해당 다는 인식  심어  

 있  도  구체 이 있어야 며, 국헌 란  목 과 폭동행  실행 목  사이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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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이 인 어야 다. 

  , 내란 동죄도 내란 모죄에 여 실질  험  요건  다고 해

여야 며, 이러  실질  험 이 있다고 인  해 는 실 가능 , 시간  근

 등이 인 어야 다.

  이  다른 취지  원심 단에는 내란 동죄에  법리를 해  잘못이 있고, 나

가 원심이 시  법리에 라도 고인 4, 고인 6  언   자  

보 범   행  객  내란  동  것에 해당 다고   없다.  

고인 4에게 내란 동죄가 인 다고 라도 고인 6  고인 4  내란 동  

조  것에 불과  뿐 그가 고인 4  내란 동  공모 다고 볼 는 없다.   

   나)  내란 동죄에  법리에 여 본다. 

    (1) 우리 헌법  국민주권주 , 자 민주주 , 국민  본권보장, 법 주  등  

국가  근본이   본원리  고 있다. 이러  헌법질  래에  헌법이  민

주  가 니라 폭  등  단에 여 헌법  권능행사를 불가능 게 거

나 헌법  능  소멸시키는 행 는 어떠  경우에도 용인   없다. 일단 국헌 란

 목   폭동이 생 면 이  인 여 막  인명과 재산상  해  사회  

란이 래  것  명 고, 시라도 내란이 공 여 국민  합  립  재

 헌법질 가 폭 에 여 지게 면, 이를 원래  회복 다는 것  단히 

어 운 일이  것이므 , 그러  내란행 는 사 에 단 는 것이 요 고, 라  

직 인 폭 행  등  법  헌법질 를 복  것  동 는 것 역시  

 자  계를 히 일탈  것  허용   없다. 

  이에 라 법  국가  본조직  폭  변  것  목  는 집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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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부  국가  존립과 헌법질 를 보  여 87조에  “국토를 거

나 국헌  란  목  폭동  자”를 내란죄  처벌 다고 규 면  90조 1

항  2항에  내란 목   는 모  자  내란  동 는  자를 

모  3  이상  징역 는 고에 처 다고 규 고 있다. 

  내란 동죄는 내란이 실행 는 것  목  동함 써 립 는 독립  범죄이

고, 동  말미  동자들에게 드시 범죄  결 가 생  것  요건  

지 는다. 즉 내란 동  주  내란행  외부  행 에도 이르지  단계

에  이루어지지만, 다 인  심리상태에 향  주는 법  내란  실행욕구를 

 는 증 시킴 써 집단 인 내란  결  실행  이어지게   있는 

이 큰 행 이다. 라  내란  목  동 는 행 는 그 자체  내란 ․ 모

에 는 불법 이 있다고 보  내란 ․ 모  동일  법  처벌 는 것이

다. 

    (2) 내란 동죄에  ‘국헌  란  목 ’이라 함  “헌법 는 법 에  에 

지 니 고 헌법 는 법  능  소멸시키는 것( 법 91조 1 )” 는 

“헌법에 여  국가  강 에 여 복 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

게 는 것(같  조 2 )”  말 다. 국헌 란  목  범죄 립  여 고  외

에 요구 는 과주  법요소  엄격  증명사항에 속 나,  인식임  요

지 니 며, 다만 미  인식이 있 면 족 다. 그리고 국헌 란  목 이 있었는

지 여부는 고인들이 이를 자 지 는 이상 외부  드러난 고인들  행  

그 행 에 이르게  경  등 사  질상 그   있는 간 사실 는 황사

실  종합 여 단 면 고( 법원 1997. 4. 17. 고 96도3376 원합 체 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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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), 동자   자체에 공격 상인 국가 과 그를 통해 달 고자 는 목 , 

실 법과 계획이 구체  나타나 있어야만 인 는 것  니다. 

  , 법상 내란죄  구 요건인 폭동  내용  폭행 는  일체  

 행사나 외포심  생 게 는 해  고지를 미 는  폭행․

 말 는 것 , 이를 거나 보조 는 행 를 체   개 이며, 

그 도가  지  평  해  도  이 있  요 다(  96도3376 원합

체 결 등 조).

  내란 동이라 함  내란이 실행 는 것  목  여 동자들에게 내란행 를 

결 , 실행 도  충동 고 격 는 일체  행 를 말 다. 내란 동  주  언동, 

, 도  등에  행  단계에  는 것이므  내란 동죄  구 요건  

해 함에 있어 는 국민  본권인  자 가 축 거나 그 본질이 침해 지 

니 도  죄 법 주  본 신에 라 엄격 게 해 여야  것이다. 라  내

란  실행시킬 목 를 가지고 있다 여도 단 히 특   사상이나 추상 인 

원리를 거나 시 는 것만 는 내란 동이   없고, 그 내용이 내란에 이

를  있  도  폭 인 행 를 동 는 것이어야 고, 나 가 동자  구  

 향, 동자  동자  계 등에 추어 동자에게 내란 결 를 거

나 증 시킬 험 이 인 어야만 내란 동  볼  있다. 언어  행 는 매

우 추상 이고 다 일  있 므  그 행 가  같  내란 동에 해당 는지

를 가림에 있어 는 동행  당시  객  상황, 언 등  장소  회,  식

과 체 인 맥락 등  종합 여 신 게 단 여야  것이다. 

  다만 동행 는 동자에 여 일  행해지고, 그 이후 동에 른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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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 여부  그 내용  동자  지 역  벗어나 동자에 여 결   

있 며, 내란 동  처벌 는 근거가 동행  자체  험 과 불법 에 있다는  

등  면, 내란 동에 있어 시  장소, 상과 식, 역 분담 등 내란 실행행

 주요 내용이 동 단계에  구체  시 어야 는 것  니고,  동에 

라 동자가 내란  실행행  나 갈 개연 이 있다고 인 어야만 내란 동  

험 이 있는 것  볼 도 없다. 

   다) 원심 결 이  원심  1심이 법 게 택 여 조사  증거들에 면 

다  사실    있다.

    (1) 2013. 5. 10.  후  도 

  북   체  등장 이후 2012. 12. 12. 장거리  ‘ 명  3 ’를 사 고, 

이에  엔 보장이사회  규탄 결 에 여 군사  강  고, 2013. 

1. 25. 핵  공동 언  지 , 효 를 포 고, 2013. 2. 12. 3  핵실험  

다. , 북  핵실험에  엔 보장이사회  북  재 결   미

군사훈  등  구실  2013. 3. 5.에는  폐 를 언 고, 군사행동에 나  것

 경고 면  남 군사도   계속 여 다가 2013. 3. 30. 남북 계가 시상

황에 돌입 다고 외  고, 같  해 4. 9.에는 북  조 시 태평양평

원회 변인 담 를 통해 도에  쟁  면 이  것이므  주  외국인

들  신변  해 라는 취지  를 는 등 쟁 를 고조시 다. 그 

직후 남북간  가 있었고 북 이 1  근 태 를 해 는 등 국면이 

는 나, 북  2013. 5. 7. “ 해 5개  불 다  만들 것”이라고 

고, 2013. 5. 18.부  같  달 20. 지 동해  일 에 단거리 사체 5 를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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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는 등 쟁 가 해소 었다고는 볼  없는 상황이었다.    

    (2) 이 사건 각 회합  내용

     (가) 5. 10. 회합

  사회를 맡  고인 6 , “지  5월  우리 남  과 늘, 다에 는 여 히 지

난 3~4월에 이어  포 이 울리고 있습니다. … 여 히 쟁  는 가 지지 

고 있는 것이 실”이라고 면  “평 를 지키는 힘 엇인가? 그것   … 우리 

도에  침략  이 내고자 는 국  야욕에 맞  싸울  그것이 가능

다고 니다”, “이런 에 우리가  떨쳐 나  것  결 면  님  모

시고 말  들어보도  겠습니다”라고 언 며 고인 4를 소개 다. 이어 고

인 4는, “ 재 2013 도에 우리 도  는 우리가 그간에  번도 경험 지 못

 새 운 역사라는 것. … 쟁이여”, “ 명  쟁이 있고, 당  쟁이 있는 거여. 

재 조  우리 조 도   는 명과 명  가르는 매우 요  시 ”, 

“ 늘 이 자리는 를 강연 러  것이 니라 당면 에  우리가 엇  

고 엇  싸울 것인가 그 결 를  해 습니다”, “소집 이 떨어지면 말 

람처럼  식간에 시라. … 이는 고 지 마시라고. 쟁 에 이를 데리고 

가는 일  없지. … 우린 시가 니라 쟁이라고. 3월 5일자 조 인민군 고사

부에   효 했다고.  효 다는 것  쟁인 거라고. 그 

쟁이 존 쟁과 다른 태  나타날  있다는 것  히 억 시면 좋  것 같

”라는 취지  강연 는데, 그 과 에  늦게  고인 7  질 도 다. 

     (나) 5. 12. 회합

      ① 고인 6  사회 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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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인 6  다 과 같  취지  언 다.

  ㉠ 여 히 조국  실  ‘ 쟁이냐 평 냐’라고 는 엄  상황에 놓여 있고 침략

쟁   쟁  답 고자 는  민족  쟁 지가 높 가고 있다. 우리 

민족  생존  볼모  벌이는 미  쟁 동  우리 민족 공동  이 구인지, 

그리고 원 가 구인지를 히 보여주고 있다.

  ㉡ 조국  어 나 벌어지고 있는 미 결  승리  결집시키  해 는 민족

주체 역량  도  우 를 보장해야 다. 이 모든 것  실  해 몸  다 

쳐 싸워나가야 다.

  ㉢ 늘 일  고인 4 님  모시고 강연과 질 답 시간  가진 후 토

는  진행 겠다.

      ② 고인 4  강연

  고인 4는 다 과 같  취지  강연 다. 

  ㉠ 2012  부  시 를 미 국주 에  낡  지 질 가 몰락 붕 고, 우

리 민  새 운 자주  진출에  새 운 질 가 체 는 ‘ 격변 ’라고 규  

 있다.

  ㉡ 재는 2013 , 2012 과 그 과  다르다. 북 이 인공  명  3  

사, 3  핵실험  핵보  강국이 었고, 이어  효 를 언함 써 

‘ 쟁 상황’이 었다. 이는 미 국주 에  지 질 를 근 고 민족자주  새

운 단계  갈 것인가에  요  분 이자 강  명  계 다. 우리 자주 역

량이 약  면 새 운 는 당겨질  있다.

  ㉢ 남  우리 명가는 조 명이라는 체  에 , 남쪽  명  임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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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자주 이고 주체 인 에   를 라보는 것이 다. 우리가 평 를 지키

고 구 는 것과 평주 는 다르다. 쟁이 구체 고 있는 상태에  놈들  침

략  본질  탄시키지 고는 평 가 존재   없다.   

  ㉣  에  해 첫째 승  신  장해야 다. 사상  

당면 에  고  인식과 사상  장이 결 어야 다.  

  ㉤   본질, 격변  라는 름  분명 나, 남 에 있는 진보

 는 자주․민주․통일  를 들고 싸우는 근본주  에게는, 소

 여  있는 동지들에게는 상당히 가  시 이 견 어 있다. 2  고난  행군

 각 해야 다. 핵보  강국  면 이 없다. 국지 , 규 , 이런 상태가 

 개  것이다. ,  역  심리 이고 사상 이다. 우리  동이 ‘북에

는 다 국이나 남에 는 모  역’이고, 우리는 인 거 상이다. 

  ㉥ 내가 자주  를 든 일  이다. 국사회  진보  보 , 진짜  가짜를 

가리는 일  가 자주이다. 자주야말  그 어느 도 들 가 없다. 자주란 

가 면 미  조 도  엄  복잡 다양  많  를  번에 단 시킬 

가 있다. 우리가 싸울 상  북 이 니라 외래 침략자 미국이라는 걸. 자주․민

주․통일  면에 갖고 있  사람들 다 사 상자이고 이  처벌 다. 

  ㉦ 그러니  이 권  근간  이루는 뿌리를 이  꿔버 라. 분단  체  자체를 

 버 라. 남북  자주 역량에 해  민족사  새 운 를 우리 힘

 만들자.

  ㉧  번째는 이러  상황이 ‘ 후에는 군사  결  에’ 없 므 , 지

이 60  동  했  이  토 를  ‘시작  쟁  장’ 내야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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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해 ‘ 군사  , 구체 는 질  ’를 해야 다. 이게  

에  우리가  어가 닌 공  공격 회를 만드는 것에  우리  입장

과 태도이다.  

  ㉨ 질  에 해 는 여러분 동료들과 토 해 보라. 승  신  

가지고 있 면 질  태 에  실  내용  어떻게  것인지는 충

분히   있  것이다. 그 사 는 북  에  를 조 는 명 이라든가 이번

에 3  핵실험이라든가.   

  ㉩ 라  새 운 단계  ‘자주  사회, 취  억 이 없는 조 민족 시  꿈’

 실  해 ‘조직과 일체  강  신 체계’  ‘ 국  범 ’에  ‘ 종 결

 결사’를 자. 

  ㉪ 그야말  장  내보자. 지  마  일  시간이 지나면 이  국면이 날 것

이라고 각 여 는  다. 이건 이미 쟁  가고 있는 것이다. 민족사 60  

결산이라는 것  이 자각해  여  있는 동지들이 모  장이 돼 , 놈들  

통 에 열구를 꺼내는  허를 타격 는 가  것  강 게 구 다. 

늘 이 시작  격변 를 주동  는 것에  나  결 가 니라 

실질 인 내용  질  강 게 를 란다.

      ③ 자들  질   고인 4  답변

  고인 4는, ‘군사  가 과연 크게 부각   있는 것이냐’는 공소외 10  질

에 여, 미국이 그간 취  경 쇄 등 북  모  실  돌 갔다고 다. 

, 북  2  핵실험  미국  북  공격 계획 등   들면 , 북  3  핵

실험  미국에  북  핵공격 이 실 었 므 , 미국이 북  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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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 이 있다고 면 , 우  핵 쟁  가능 지도 있 나 도  가장 큰 

 핵 가 니라 재래식 쟁이라고 다. 이어   고인   이야

 것   상태, 그야말  면  시 에 충돌   어 운 것이고, 평

 가  에 쟁이 있는 것이라고 면 , 미국이 군사   경 회생 겠

다는 새 운 략  가지고 있 므  도  도 있고, 우리는 과 후를 

는 이니만큼 다 면  것이라고 답변 다.

  , 고인 4는, ‘ 운동  함에 있어 리가  고 매  게 있다.  에 

해  좀 라는 이야 도 있어 시민 속에 들어가면 명  매 다’는 고인 

2  질 에 여, “ 외  쟁, 그러니  쟁, 쟁  는 

거고 평 를 소 는 거고 그 내부갈등  근본  해소 는 쟁  돌 는 것  다

르다는 거죠. 그러나 편 는 이 쟁  쟁  소 고 평 를 이야 는 

것  나 당연 다. 그런데 늘 강  핵심주 는 평 에  를 군사

 를 해야 다. ? 그 후에 결  어떻게 겠어? 그러나 역사  경험

과 조 도에 진행  과  보면 후에는 군사  결  에 없다. 그러  

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다”라고 답변 다. 

      ④ 남부권역 토

   이어 분 토 이 실시 었는데, 사회자인 고인 6  강연 후 토  주 를 재  

인 며, “ 시 토  어떻게  거냐”라는 말  토 주 를 다. 그  남부권

역 분 토 에  자들  래  같  취지  언 다. 

  토  사회자인 고인 1  토  시작 면  주 에 여, “ 격변 에 우리가 

가 야  게  가지입니다. 승  신  갖자라고 는 것,  번째 는  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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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 얘 , 강 에 나  있는 것처럼 격변 라고 는 것이 평  이행

에 드시 쟁이든  쟁  단계에  명 에  별 인 탄  이러  

것들이 상 다고 는 것  그것에 해  우리가 엇   것인가 는 건데

요”라고 면 , 원지역에  검속에 여 칼  가지고 다니는 사람  사

를 이야  후, “근데 우리가 늘 이야 고 는 것  … 불가  시 상황이 

벌어   우리가 어떻게 잠재해 있  시 상황  리 게 국면  갖다 다

라고 는 , 보다 큰 원에  를 자꾸 명 다 보면, 이런 얘  자고  

건 닌데”라고 다. 

  그 후 공소외 11, 공소외 12 등이 통신 란, 라인에  보 등  언 자, 

고인 1이 이에 여 시에 단해야 는 통신, 에  타격  주자고 

다. 그러면 도, “그거는 지역별  지 체  지 상황에 라 검토가 요  

가 있  것 같 데 요  것  지침  요 다”라고 고, “개별   

는 니  에 모여야 겠죠. 거 에 맞춰  소가 해질 거고, 임 가 주어지는 

상황이 고. 다른 것  지  다른 사항에 해 이야 해 보시죠. 통신 고 그 다

에 름, 에 , 논 가 거나 공  부분이 있  겁니다”라고 다.  

  다  공소외 13  검속 면 사실  별    있는 것  없고, 개별  

장소를 어떻게 다는 것  불가능  이야 이며,  군사조직  움직일  

있는 체계  가 갖추어 야 고, 그 이후에야 시 에  타격도 가능 다고 

다. 공소외 14는 지역별  모이 라도 지역간 연락 단이 없다는 지  다. 이

에 해 고인 1  “그것  구체 인 것  여  논 라고 그러면 시간이 

이  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침이나 지침에 해  같이 공 면  것”이라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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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다. 

  고인 1  이어 “다만 장 자는 것에 해 는 동 를 겠는지? 그러면 장  

어떻게  것인가에 해 는 남는 가 있겠죠”라고 말  후, 장난감  개조

는 법, 폭탄  조 는 법 등  언 고, 평택에 있는 조  이나 다이

마이트 등  폭 는 는 니라고 며, 시상황이라든지 요  시

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  가스,  같  것  단시 야 지만, 검토  에 

면 그 시 이 실  경 는 엄 진 는데 쉽게 가를 갖다가   있는 

는 니라고 다. , 고인 1  철도 같  경우도 철  를 꾸는 가 

니라 철도를 통 는 곳 이것  는 것이 가장 효과 이며, 통신 같  경우 

동, 분당에 국이 있는데 거 에는 진공 태가 어야  에 몇 개  

 통과해야 는 가 있 며, 이런 것들  목  건다고 는 가 니라 

장히 이고 과 이고 거 에 맞는 가 질 인 를 지 면 다고 

다.     

  그 후 고인 3이 가장 요  는 조직보 에 있고, 시에 조직  역량이 

모인 후에는 다양  이 나   있다면 ,  장, 목  걸고 탈취  

것인지, 탈취  것  실질 인 군사    것인지 등  언 다. 

  이어 고인 1  시  내부인  조를 얻어 내를 는 에 해 언 고, 

약  생산 는 곳에 해 검토  에 면 이는 주  북부지역에 해 있고 

남부지역에는  곳 에 없 며, 요 다면 ‘ ’해야 지만 장히 질 인 요건들

이 요 며, 보가 요 다는 취지  말 다. 그러면  “근데 그 시 가 닥 면 

우리에게 떨어지는 게. 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름지  주체  움직이면  그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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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들이 구체  모 지는 결  보지 보,  라갔   그런 것들이 

체 인 보가 들어  거 에 해  같이 내 는 거지”라고 말 고, 략

 요  것  임 를 행  해  검속  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라고 

다.  

  그 직후 공소외 15가 조직  움직이   매뉴얼이나 지침 마  요  

언 다. 이어 고인 1  고라든가 약품 등 타격 상에  장  

보를 내 도 다고 면  사 에 어야 는 부분이 있다고  후, “이

런 이야 가 개인  없는 이야 가 니라 동지  결 를 워  좀 에 이

야 했  것처럼 가 매뉴얼  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집단 인 결  같이 모

 돼야 는데”라고 다.

  그 다  고인 3이 시상황에    있는 조직  역량  는 

게 요 다고 고, 이에 여 고인 1  “이게 가 냐 면 시상황이고 

상시  상황에  이  얘 가 다 보니  쪽  얘 가 진행   있는데”

라고 다.

      ⑤ 권역별 토 결과 

       ㉠ 동부권역

   고인 7 , 질  에 해  드는 것부  들에게 심  타격  입

힐  있는 ․통신 분야에  공격 지 여러 가지 견들이 나 다고 다. 

, 어느 구체 인 에 해  고민했다 보다는 이 자리  동지들과 함께 생사

를 걸어야 다는 것이 가장 요 다는 데 공감 다고 다.  

       ㉡ 남부권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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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고인 1 ,  검속에 해 언 면  원에 검속  당  경우 자신

이 죽  에  명  죽이 고 칼  가지고 다니는 사람  사 를 든 다  검속

에 해  리  것  지침 내지 매뉴얼이 요 다는 것이라고 다. 그 후 장

 요 ,  는 것에  견도 나 고,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 면 만들 

 있다고 면  과 폭탄  조 를 논 며, 이러  집단 인 논 를 통

해, 탈취나  작, 통신   등 어떤 임 가 주어질지 모르지만, 자신  목  

내놓 야 는 상황에  승  신  인 게 다고 말 다. , 타겟이 

해지는 경우 이에  리 인 타격도 요 지만, 이를 효과  행  해

는 그곳에 종사 는 사람  포 여 그  여  이를 행 게 거나 자신들  

내 도  는 것도 요 다고 다. 

       ㉢ 부권역 

  고인 2는, 격  해  해야 다는 견, 습득과 습득에  

견, 첨단 이나 해킹  이 지 등  마 시킬  있다는 견이 있었 나 

모  구름이었다고 다. , 질   핵심 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  

시작해야 고, 이런 여러 가지 에  가  떨어지면 나   있도  해

야 다는 견이 나 는데 여 에 체가 공감 다고 다. 

       ㉣ 북부권역 

  공소외 16 , 북부에는 이나 지 철, 철도 등 국가 간산업들이 많이 포진 어 

있는데, 그런 곳과  계를 만들어 나가야 다는 견이 있었고, 시 후 란  잘

해야 다는 견과 역 심   꾸리고 군사 매뉴얼에  우리  매뉴얼

 잘 짜  해야 다는 견이 나 다고 다. , 각자는 자  를 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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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 해야 다고 면 , 건강 든 체  든 지는 상황이 면  생과 사를 가

르는 가  에 그것에  들  각자 심 게 해야 다고 

다. 

       ㉤ 청 부   

  공소외 17 , 마 쟁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이함이 있었고, 시체 나 이런 것

들에  보다는 여  만들어 내고 이런 곳에  청 들이 동 면 지 겠

나 는 도  고민들  가지고 있는 것  인했다고 다. , 사상 , 

 자는 견이 나 고, 자신들 6명이 어 가를 들어가  폭 를 해야 는 것

인지 등 다양  논 를 나, 사실 이런 부분에  구체   자  고민과 

를 지 고 는 이 에  주도  것도  가 없다는 , 마  

모 는 자리 다고 다. , 자신들이 청 부  강 , 주체역량 강 를 목  

동지를 택 고 를 는  각자 체 부  시작해  여러 가지  

를 미리미리 자는 결심  고, 결 는 지침이 나  것이라고 다. 

       ㉥ 견  

  공소외 18 , 공 를 나  폭약 조법  공부 고 있는 분이 있었다고 고, 보

과 들  통신망, 도 망에  를 논 다고 다. 결  각자 자신  

본 직 를 히 인식 고 각자  소에  구체  명  고, 결 인 

시 를 구체  해야 다는 것이었다고 면 , 자 가 처  재 소에  

구체 인 질  를 게 고, 언 든지 명이 부르면 모일  있

는 태 가   있도  스스  일상  실에 충실 자고 다. 

       ㉦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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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인 5는, 군사 인 에 해 많이 논  는데, 실  구체  어

떻게 자는 결  맺지는 못 다고 다. 요  것  쟁  시 뇌부를 

지키는 것, 그리고 지도부를 심  일사불란  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다. 

,  엄  에  해 는 욱 강  조직생 , 생  이런 것

들  통해  목  걸고 싸우는 각  군 사업도 해야 고 자  임도 해야 지 

겠냐는 이야 를 다고 다. 

      ⑥ 고인 4  마 리 언

  고인 4는 권역별 토 결과  후 다 과 같  취지  언 다.

  ㉠  에  주체  만 면 질   내용  궁 진 다. 지

 우리에게 요  것도 만 자루  핵폭탄보다  가 가 있는 ‘  자루 권  사상’

이다. 우리가 만 면 핵 보다  것도 만들  있다. 

  ㉡ 나   철탑  는 것이 군사  장히 요 다고  , 장에

는 단  식  사용 지만 외부에 는 이를  가 없고, 이러  경우가 궁

진 다. 존재는 보이지 는데 엄청난 이 있어  도처에  동시다  국  

그런 새  쟁  만약에 다면 그 쟁에  이 다. 그  러시  명에  독

일과  쟁  지 과  국내 내   볼셰 키 명  보면 그 당시에는 

엄청나게 죽었 나 나 에 국 인 명  승리 는데 결 인 계 가 었다. 새

운 승리를 해 늘부  자. 

  ㉢ 이 싸움  드시 우리가 이 다. 분단  이  보나 우리 민족 역사  보나 

 60  다 돼가고 막 지가  거다. 이 첨  시 에 우리 가 조국통일  새

운 역사를 만드는 첫 가 다는 것, 나는 라고 본다. 미 국주 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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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후 를 해  싸우는 것’이고 이  해  싸우는 것이지, 죽자고 싸우는 것이 

니다. 

  ㉣ 질   에 나 놓  게 부 를 가지고 있어야 다. 에  

가장 요  것이 심리 , 이다. 이를   토 를 구축 는 것이 요

고, 그것도 질  이다.

  ㉤ 질 ,  어떻게 느냐? 인 에는 사 폭탄 사이트가 장히 많

다. 심지어는 지난 보스  러에 쓰  솥에  사 폭탄 매뉴얼도 공식도 

떠있다. 심 있 면 보이  시작 다.

  ㉥ 그래  얼  거냐? 궁 진 다고. ‘각 소’에 가  그런 늘 상당히 

요  여러 가지 걸 많이 했다고 본다. ‘ 보 , , 군사 ’ 여러 가지 있다. 

  ㉦ 이 격변  시 에 우리 힘  민족사  를 맞이 는 것도 롭다. 

늘 시작, 이 싸움  지루 고 장 이  거고 다양  태   것이다. 다양  

태든 장 이든 지구  태든 다 자.

  ㉧ ‘ 공격  명 ’이 떨어지면 ‘  일 ’과 ‘속도 ’  일체  강  집단

 힘  통해  각 동지들이 자  소에 놓여있는 그야말  궁 진  조  상

 간에 우리 를 해  여러분  믿고 마 겠다. 람처럼 사라지시라.  

      ⑦ 고인 6  리 언

  고인 6  “ 승  신  자  지도자 그리고 명  뇌부에  죽  충 , 

는 늘 이 자리에  역사 인 이날  승리에  새 운 노  시했다고 니

다. …  이 노 에 우리 체 동지들이 나같이 떨쳐 일어날 것  소 신 님

 믿고 님  심   우리 일심단결  이 경 도 가 가장 에  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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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고 진입  미 결  드시 조국통일  승리   있는 우리가  

 힘  진  마   약속 면 ”라고 리 언  다.

    (3) 회합 자들  향, 구 과 고인 4, 고인 6과  계

     (가) 이 사건 각 회합 자들  130여 명 도이고, 동부, 남부, 부, 북부, 

청 , 견, 타 권역  나 어  있다. 고인들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

이 모  통합진보당 경 도당 소속  동해 다고 주장 고 있는데, 그  상당

는 2012. 3. 8. ‘ 고인 4 지지결 회’, 2012. 5. 3. ‘4․11  승리보고  당 사  

결 회’, 2012. 6. 21. ‘통합진보당 당직 거 출마자 결 회’, 2012. 8. 10. ‘진실

본 해단식’ 등 통합진보당  특  당원들이 주 는 공식 행사에 고,  각 

행사에 도 고인 4가 당시 에 여 강연  며, 자들이 그   

토  고 극  태  도 다. 당시 고인 4는 통합진보당  

국회 원, 고인 6  경 도당 원장, 고인 2, 고인 7  경 도당 부 원장이었

다.  

     (나) 고인들  이 사건 각 회합 직 지 지속  사상 습, 강연, 명가요 

 등 국가단체인 북  동  양, 고 ,  는 이에 동조 는 동  해 

다. 특히 고인 4는 1992 부  민족민주 명당 동  해 다가 2003  국가단

체  구  등  인  국가보 법 죄  처벌  이 있고, 고인 5는 그 

 민족민주 명당에 가입 여 동 다. 고인 5, 고인 1, 고인 2, 고인 7  

이 사건 각 회합 후에도 북  주체사상, 군  등  ․ 양 고, 미자주

쟁 등 북  주장  미 ․ 양 거나 ․ 동 는 내용  일 등 이

 소지 고 있었  뿐만 니라 고인 1, 고인 2는 공소외 5  10여 간 포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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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 구 여 북 원  등  사상 습  해 다.

     (다) 고인 2, 고인 3 등  쟁 이 본격  2013. 3.경부  미군 지나 

주요시 에  보를 집 라는 내용이 포함  지침  언 고, 조직  지침에 

른 것이라고 면  포별 결 회를 열어 쟁 상황에  결 에  소감  

나 도 다. 

     (라) 이 사건 각 회합  개  직 에 야 일시, 장소가 개별  통보 어  

10시 이후에 개 었고, 가상  단체명  장소 약이 이루어 며, 자들  

량  행사장에  리 떨어진 곳에 우고 폰  모  는 등 보  지  

 조 가 이루어진  리에 개 었다. 특히 5. 10. 회합  보 지  어 움 

등  이  불과 10분 만에 종료 었다. 고인 4 역시 5. 12. 회합에  모일 에는 

람처럼 시고 해산 시에는 람처럼 가시라고 고, 자  질  에 

 내용  보 사항이라고 는 등 보 과  시 고 있다.  

     (마) 이 사건 각 회합 자들 , 고인 4가 강연에  북  미사일 사  핵

 보 를 당 고, 종북 이라는 것  명 롭게 들여야 다거나, 우리가 

싸울 상  북 이 니라 외래 침략자인 미국이라고 고, “북에  도 이 분명

다면 우리  힘과 지를 단단히 해  놈들  도  짖부  승리  국면  

만들어 가면  이에  를 자”는 등  미 북  언  에도 이에 

거나 이 지 고, 히  고인 4  강연에 에 걸쳐 “ ”라고 답

거나 를 는 등 강연에 극  며, 고인 6이 토 과  “ 승

 신  군사  를 튼튼히  것”  시 자, 동부권역, 남부권역, 

부권역, 북부권역, 청 , 견 , 타   나 어 질  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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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인 에 여 토 다.

     ( ) 청 들  고인 4  마 리 언 직후  고, 승  신 이 

100% 증가 었느냐는 고인 6  리 언에도 “ ”라고 답 면  다.

   라) 고인 4, 고인 6에게 ‘내란  목 ’이 있었는지 등에 여 본다. 

  이 사건 각 회합에  고인 4, 고인 6  언내용에 면,  고인들  이 

사건 각 회합 당시  를 북 과 미 국주  쟁 상황  인식 고, 도 

내 즉각 인 면 이 생 여 단  날 가능 이 높  상황  니지만 국지

, 규  등 다양  태  쟁이 장 간에 걸쳐 벌어지고, 후에는 면 지

도 생   있다고 상 고 있었    있다.  고인들  이러  인식

 탕  이 사건 각 회합에  쟁 상황  도 내 미 국주  지  질 를 

리고 분단  낸 후 민족 자주  명   이므 , 그러  쟁 

시에 남쪽 명  임지는 자주  군사  , 질  를 

여 도 쟁에 가담 여 미 국주  싸워 이 자는 취지  언 다. 그리

고 그 단  지 부  질  를 여 도처에  동시다  국  실

행행 를 자고 구 다. 질  법  고인 4는 군사  요  

가지는 철탑  , 볼셰 키 명  사  외에는 구체 인 폭 행  상과 식

에 여 직  히지는 지만, 시토  토 주 를  고인 6  

언에 라 권역별 분 토 에  일 히 통신․ ․철도․가스 등 국가 간시 에 

 공격과 를 포함 여 다양  폭  행  추가 조직원  포  포함  

, 보  등이 논  사실에 추어 보면,  고인들이 구  질  

행 가 다양  국가 간시 에  행  등 범  폭 행 를 포함 고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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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   있다. 

  그 다면 고인 4, 고인 6이 언  목   것  단 히  사상이나 

원리에  가 니라 도 내 쟁 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자 130여 

명 이상이 조직  국  범 에  통신․ ․철도․가스 등 주요 국가 간시

 는 행 , , 보  등 다양  단  실행 는 행 라고  것이고, 이

는 다 인이 결합 여 폭행, 는 것  내란죄  립에 요  ‘  지  평

 해  도  폭동’에 해당 다.  

  , 고인 4, 고인 6  이러  주요 간시  행  등이 도 내 쟁 

시 미 국주  지 질 를 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  명    

것이라는  히고 있다. 쟁 상황에   고인들이 구  행 가 실행 었  

경우에는 주요 간시   인 여 해당 지역  통신․ ․철도․가스 등  공

에 장 가 생 고 이에 른 란 등  인해 민국 부  쟁에   

능이 어 민국 체  복에 이를  있 므   고인들이 언  

목   것  헌법이   본조직  불법  는 것에 해당 여 ‘국

헌 란  목 ’  는 것이라고   있다.

  같  취지  원심 단  당 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내란 동죄에 있어 

국헌 란  목 에  법리를 해 는 등  법이 없다.

   마) 다  고인 4, 고인 6  행 가 내란 결 를 거나 증 시킬 험

이 있는 ‘ 동’에 해당 는지에 여 본다.

    (1) 5. 12. 회합에  고인 4, 고인 6이  언내용에 면,  고인들  

도에  쟁이  것에 여 분 토 에  논  국가 간시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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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 폭  행 를 포함 여 보, , 군사 분야에  다양  질 인 단  

지 부  라고 함 써, 추후 구체 인 , 실행계획 마    

시 고, 향후 공격 명 에 라 일체  강  집단  힘  신속 게 이를 실행

라고 구 다.  

    (2)  본 고인들  경 , 범죄 , 이 사건 각 회합  경 , 고인들이 이 

사건 각 회합에  맡  역 과 언내용, 자들  강연 청취태도  언 등  종

합 면, 고인들  롯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  통합진보당 경 도당원  

․사상  향  같이 는 사람들  그 가 130여 명에 이를 뿐만 니라 그들 

사이에는 권역 는  소속이 나 어  있고 지침  달 는 뇌부가 있어 상

명 복  계질 를 가지고 있는데, 고인 4가 그 에 고, 고인 6도 지도

부에 속해 있어 그 지도부   향이 민족자주를 내 워 폭  법에  북

 남 명 략  추종 고 있 며, 조직보 를 시 고 신속  연락체계를 가지

고 있    있다. 

    (3) 그 다면 고인 4, 고인 6  언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  행동에 실

질 인 향    있고, 실  자들   고인들  언에 여 쟁 

시 북 에 동조 여 민국  체 를 복  질   구체 인 

장소 지 거 면  통신․ ․철도․가스 등 국가 간시  타격 거나 능  

지 는 법  그 단   조  탈취, 조자 포  등  논

다. 이  같  모든  종합 면,  고인들  언   도에  쟁이 

는 상황   것이었다 여도 직 쟁 가 히 해소  상태가 니

고 북  도 이 계속 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 상황에  그 회합 자들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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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 를 쟁 상황  인식 고 가 운 장래에 구체 인 내란  결 를 거

나 증 시킬 험 이 충분 다고 단 다.  

  라  고인 4, 고인 6  행 는 그 자체  험 이 있는 내란 동행 에 해

당 다고  것이다. 

  원심 시에 다소 부  부분이 없는 것  니나, 고인 4, 고인 6이 공모 여 

내란  동 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 죄  인  원심  단  결과  

당 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 자  보 범 , 내란 동죄  립요

건, 공모 계 등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

주  계를 벗어남 써 결 결과에 향  미  법이 없다. 

  2) 단 부분에 여 

  단독범  소  것 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 여 동일  내용  범행   것

 인 는 경우라도 이 에 고인에게 불  타격  주어 그 어권  행사

에 실질  불이익   우 가 없다면 드시 공소장변경  요  다고   없다

( 법원 1999. 7. 23. 고 99도1911 결 등 조).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내란 동  단독범  소  

고인 4에 여 공소장변경  없이 고인 6과 공모 여 내란  동  것  

인 라도 그 법 에 이가 나지 고, 범죄행  일시, 장소, 법 등이 달라

지지 며, 고인 4가 고인 6과 공모 여 내란  동 는지 여부에 여 증

거조사도 이루어진 만큼, 고인 4  어권 행사에 불이익   우 가 없고, 라  

공소장변경 없이도 고인 4가 고인 6과 공모 여 내란  동  것  인   

있다고 단  원심  당 고, 거 에 공소장 변경  요 에  법리를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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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등  법이 없다. 

 다. 국가보 법 죄  주장에 여

  1)　　 국가보 법 죄 에  주장에 여

   가) 국가보 법이 헌․ 효  법 이라는 주장에 여

  북  조국  평  통일     동 자이 도 지만 다른 편 

남․북  계  변 에도 불구 고 여 히 통일노  고 면  우리  자 민

주주  체 를 복 고자 획 는 국가단체  격도 울러 가지고 있고, 그 

에 국가단체 등  규 는 국가보 법  규범 도 계속 효 다는 것이 법

원  립  견해이다. 그리고 양심  자 , 언 ․출  자 ,  자  등  우

리 헌법이 보장 는 본 인 권리이 는 지만 런 이 없는 것  니며, 헌

법 37조 2항에 여 국가  보장, 질 지 는 공공복리를 여 요  

경우에는 그 자  권리  본질 인 내용  침해 지 니 는 범  내에   

 있는 것이다. 국가보 법  그 입법목 과 규  내용에 여  같이 자  

권리  본질 인 내용  침해 지 니 는 도 내에  용 도  어 있 므 , 

헌법에 다고 볼  없다( 법원 2010. 7. 23. 고 2010도1189 원합 체 결, 

법원 2010. 12. 9. 고 2007도10121 결 등 조). 같  취지  원심 단  당

고, 이  다른 에  국가보 법  규범  다 는 상고이  주장  들일  

없다. 

   나) 자주․민주․통일 노 이 사회주  명 노 이 니라는 주장에 여

  원심 결 이 를 법 게 택  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고인들이 주장 는 

자주․민주․통일 노 이 국가단체인 북  남 명 략에  것이라는 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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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심 단  당 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논리  경험  법  

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  다) 명 고 존 는 험이 인 어야 다는 주장에 여

  국가보 법이 용 는 경우  국가  존립․ 과 자 민주  본질 에 실질

 해  끼  험 이 있는 경우라 함  국가  존립․ 과 자 민주  본질

에 실질  해  끼  명  험 이 있는 것  미 다는 것이 법원  립  

견해이다( 법원 2008. 4. 17. 고 2003도758 원합 체 결,  2010도1189 원

합 체 결 등 조). 같  취지  원심 단  당 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

이 국가보 법  해 ․ 용에  법리를 해 는 등  법이 없다.    

  2) 국가단체 등 동동조  인  국가보 법 죄  주장에 여

   가) 고인들  5. 12. 회합 부분

  국가보 법 7조 1항에  고 있는, 이른  ‘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’에  

말 는 ‘동조’행 라 함  국가단체 등  ․ 동  그 동과 동일  내용  주

장  거나 이에 합 는 행 를 여 국가단체 등  동에 ․가 는 것  

말 다. 그리고 국가  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명

 험 이 있는 경우에 여 국가보 법이  용 어야 다는 해

원리는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여도 그  용 다(  2003도758 원합

체 결, 법원 2013. 2. 15. 고 2010도3504 결 등 조).

  편 국가보 법 7조에  고 있는 양․고  등  행 를  자에게 국가  

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질 를 태롭게 다는 에  인식이 있었는지 

여부는 행 자  지 , 행  동 , 행  내용  외부   사항, 행  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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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등  종합 여 객  단 여야 고, 그 인식  상당  상식  가진 사람

들이 그 행 가 국가  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질 를 태롭게 다는  

인식 거나 는 태롭게   있다는 미  인식  가지고 있 면 충분 며, 국

가단체  이익  목  거나 이를 욕  것 지 요  는 것  니고, 다른 

목 이 있었다 라도 실  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  란  등  

용 면 역시 우리나라  존립․ 이나 자 민주체 를 태롭게   있는 것에 해

당 고 그러  용이 가능 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 를 인   있다( 법원 

2012. 10. 11. 고 2010도12162 결 등 조). 

  원심 , 5. 12. 회합  개  경   진행 과 , 고인들  롯  자들 언  

체 인 내용 등에 추어 보면, 고인들이 국가  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

질 를 태롭게 다는  면  이 부분 공소사실 재  같  행 를 함 써 

국가단체인 북  동  양․  는 이에 동조 이 분명 고, 고인들

  같  행 는 국가  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

 명  험 이 있다는 이  이 부분 공소사실  죄  인 다.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법 게 택  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

 같  단  당 고, 거 에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를 해 거

나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

다.  

   나) 고인 2, 고인 3  각 사상 습 부분

  원심 , 고인 2, 고인 3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재  같이 사상 습   사실

 인  다 , 이러  사상 습  국가단체 등  동  양 거나 이에 동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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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 국가  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명  

험 이 있고,  고인들도 이러  사  인식  인   있다는 이  

이 부분 각 공소사실  죄  인 다. 

   원심 결 이 를  본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  법 게 택

 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  있

고, 거 에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

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  다) 고인 1  2011. 12. 11.  2012. 7. 30. 강연 부분 

  원심 , 고인 1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재  같  내용  강연  사실  인

 다 , 각 강연  국가단체 등  동  양․ 거나 이에 동조 는 행

 국가  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명  험

이 있 며, 이러  험  고인 1도 인식  인   있다는 이  이 부

분 각 공소사실  죄  인 다.

  원심 결 이 를  본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  법 게 택  

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  있고, 

거 에 법  용범 나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를 해 거나 

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 고인 1  상고이  주장 , 고인 1  강연내용  들었다는 공소외 5  진  

진 이므  법  외사 에 해당 지 는  증거능  인   없다

는 취지이나, 고인 1이 공소사실 재  같  내용  강연 는 것  들었다는 공

소외 5  진  요증사실과  계에  본래증거이지 증거가 니므 , 이 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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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에 있는 이 부분 상고이  주장  들일  없다.  

   라) 고인 3  외  나 지 고인들(이  이 항에 는 ‘ 고인들’이라 다)  

2012. 3. 8., 2012. 5. 3., 2012. 6. 21. 명동지가  부분

  원심 , 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재  같이 명동지가를 직   사

실  인  다 , 명동지가는 일  항일 장 쟁  고 미 거나 

민국  미 국주  식민지  보고 미 명 쟁  동 는 내용이므  이

이며, 이처럼 이 이 인 는 노래를 여러 사람들 에  직  소리내어 부른 행

는 극 이고 직 인 법  국가단체 내지 그 구 원  동  양․

거나 이에 동조  것  국가  존립․ 이나 자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

 끼  명  험 이 인 다는 이  이 부분 각 공소사실  죄  인

다. 

  원심 결 이 를  본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  법 게 택  

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  있고, 

거 에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 

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  마) 고인 3  외  나 지 고인들(이  이 항에 는 ‘ 고인들’이라 다)  

2012. 8. 10. 명동지가   고인 4  강연 부분

  원심 , 고인들이 2012. 8. 10. 명동지가를 고 고인 4가 이 부분 공소사

실 재  같  취지  강연  사실  인  다 , 이러  행 는 모  국가단체 

등  동  양․  는 이에 동조  것에 해당 고, 국가  존립․ 이나 자

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명  험 이 인 다는 이  이 부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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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사실  죄  인 다. 

  원심 결 이 를  본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  법 게 택  

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  있고, 

거 에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 

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  

  3) 이  포․취득․소지  인  국가보 법 죄  주장에 여

  국가보 법 7조 5항  이  인  해 는 그  내용이 국

가보 법  보 법익인 국가  존립․ 과 자 민주  본질 를 는 극

이고 공격 인 것이어야 고, 에 이  같  이 이 있는지 여부는  

체 인 내용뿐만 니라 그 작  동 는  행  자체  태양  외부  

 사항, 행  당시  황 등  사  종합 여 결 여야 며, 해당 

 어느  나만   떼어 놓고 볼 것이 니라 맥  통해 그 체  내

용  객  분 여 이  를 단 여야 다( 법원 2013. 3. 28. 고 

2010도12836 결 등 조).

  국가보 법 7조 5항  죄는 1, 3, 4항에 규  이 행 를  목  

․도  타   작․ 입․복사․소지․운 ․ 포․ 매 는 취득 는 

것  이른  목 범임이 명 다. 이 경우 행 자에게 이 행  목 이 있  

증명  직 증거가 없는 에는  이  징 가 는 여러 사 들에 여 

고인  경 과 지 , 고인이 이 과 여 5항  행 를 게  경 , 

고인  이 단체 가입 여부  이 과 고인이 소속  이 단체  실질 인 

목   동과  연  등 간 사실  종합  고 여 단   있다(  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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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1189 원합 체 결 등 조).

  원심 , 그 시  같  사  들어 고인 1, 고인 2, 고인 3, 고인 4, 고

인 5, 고인 7  이  소지․ 포․취득 사실  인  다 ,  고인들이 소

지․ 포․취득  각  내용이 국가  존립․ 과 자 민주  본질 를 

는 극 이고 공격 인 것  이 에 해당 고,  고인들에게 이

행 를  목 도 인 다는 이   고인들에  이 부분 공소사실( 죄  

단  부분 외)  죄  인 다. 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법 게 택  증거들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

 같  단  당 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국가보 법상 이 이나 

이 목 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

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  

2. 검사  상고이 에  단

 가. 검사 출 증거들  증거능   주장에 여

  1) 녹 일(증거 번 I-828~838, 840~843)  증거능 이 인 다는 등  주장에 

여 

  원심 , 녹 일 증거 번 I-828~838, 840~843  모  사본 일인데, 공소외 5는 

 녹 일  일부는 자신이 달  녹  자체 부  해쉬값  산출  것이나 다

른 일부는 녹  자체가 니라 며  후 사 이 가  마이크  SD카드를 상

 해쉬값  산출  것  재 는 해당 녹 일  특   없다고 증언 고 

있는  등에 추어 볼 ,  공소외 5  진 이나 해쉬값 인  는 감  결과만

는  녹 일이 인 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  복사  사본이라고 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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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므 ,  녹 일들  증거능  인   없다고 단 다. 

  원심 결 이 를  본 녹 일  증거능 에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

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

같이 녹 일  증거능 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 여 

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 2) 사법경 이 작  공소외 5에  2, 4회 진 조  증거능 이 인 다

는 등  주장에 여 

  원심 , 사소송법 312조 4항에 라 사법경 이 작  고인 닌 자  

진  재  조  증거능  인  해 는 실질  진 립, 즉 그 조  

재 내용이 원진 자가 사법경  에  진  것과 동일 다는 이 증명 어야 

고, 그 경우 증명  도는 합리 인 심   도에 이르러야 다고  

뒤, 공소외 5가 1심 법 에  사법경  작  공소외 5에  2, 4회 진 조

는 그 내용이 자신이 말    있다고 진 나, ① 2회 진 조 에 4

시간 10여 분에 달 는 녹 일  재생 여 들  것  재 어 있 에도 조사는 

3시간 25분 만에 종료  것  재 어 있는 , ② 4회 진 조 에도 10시간에 

달 는 녹 일  재생 여 들  것  재 어 있 에도 조사는 4시간 만에 종

료  것  재 어 있는 , ③  조 가 작  곳이 사 이 니라 

이고, 조  양이 십 페이지에 달 는  양이며, 조사 과 에  상녹

이 존재 지 는  등 여러 사  고 해 보면,  공소외 5  진 만  실질  

진 립이 합리 인 심   도  증명 었다고   없어 사법경  작

 공소외 5에  2, 4회 각 진 조 는 증거능 이 없다고 단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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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심 결 이 를 에 추어 살펴보면,  같  원심  단  당 고, 거

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진 조  증거능 에  법리를 해 는 등  법이 

없다. 

  검사가 상고이 에  원용 고 있는 법원 2005. 6. 10. 고 2005도1849 결  

원진 자가 진 조   일부에 해 만 실질  진 립  인 는 경우에 그 부분

 구체  심리 여 증거능  단해야 다는 취지 , 원진 자  진 에 불

구 고 실질  진 립이 증명 지 다고 본 이 사건과는 그 사 이 다르므 , 이 

사건에 원용 에 지 니 다. 

 나. 내란 모죄  주장에 여

  1) 이른  ‘지 명조직 RO'  존재 여부에 여

   가) 구 요건에 해당 는 사실  엄격  증명에 여 이를 인 여야 고, 증거

능 이 없는 증거는 구 요건 사실  추인 게 는 간 사실이나 구 요건 사실  입

증 는 직 증거  증명  보강 는 보조사실  인 자료 도 사용   없 며, 이

러  간 사실이나 보조사실도 범죄  구 요건과  것인 이상 합리 인 심  

여지가 없는 엄격  증명  요 다( 법원 2006. 5. 25. 고 2006도641 결, 법원 

2008. 12. 11. 고 2008도7112 결 등 조).

  그러므  검사  입증이  같  신  가지게 는 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  

경우에는  고인  주장이나 변명이 모 거나 연   면이 있는 등 죄

 심이 간다고 라도 고인  이익  단 여야 다( 법원 2011. 4. 28. 

고 2010도14487 결 등 조).

   나) 검사가 공소사실에 재   같  강 과 목 , 지 통솔체계, 조직보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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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갖춘 지 명조직 RO가 존재 고, 고인들  롯 여 이 사건 각 회합에 

 130여 명이 지 명조직 RO  구 원이라는 에 부합 는 증거 는, 공소외 5  

진 , 각 녹 일,  건  지  장매체에 장  일(이  ‘  건  

일‘이라 다) 등이 있다. 

  우  공소외 5  진   RO 조직  가입 , 강 , 조직체계, 조직원 등에 여 

고인 1, 고인 2  공소외 19, 공소외 20, 공소외 14, 공소외 21 부  들었다는 부

분  요증사실인 ‘지 명조직 RO  존재’  여 내용  진실 이 어 

법 이 용 는데, 사소송법 316조 1항  2항에 여 고인 1, 고인 

2  진 이 특히 신   있는 상태에  행 여 이 증명 거나, 공소외 19, 공소

외 20, 공소외 14, 공소외 21이 사망, 질병 등  진   없고, 그 진 이 특히 신

  있는 상태에  행 여 이 증명 었다고   없 므 , 공소외 5   진

 부분  ‘지 명조직 RO  존재’를 인  직 증거  사용  는 없다. 

  다  각 녹 일,  건  일  고인들이 녹  내용과 같  진  

다거나 그  같  내용이 재  건 는 일  소지 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입

증   목  출  것이므 , 그 재 내용  진실 과 계없는 간 사실

에  황증거  사용 는 것  어  그 녹  내용이나  건  일 내

용  진실  요증사실인 ‘지 명조직 RO  존재’를 인  직 증거  사용  

는 없다.

   , 지 명조직 RO  구 원  조직체계에  공소외 5  진  그가 조

직에  말단 포원에 불과 고 그 진  상당 부분이 개인 인 추  내지 견이라

는 에  증명 이 높다고 보  어 운 만큼, 그  진 만  공소사실 재  같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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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 가진 RO  존재를 인 는 부족 다. 

   다)  같  증거 계에 공소외 5  진  뒷 침  객 인 자료가 부족 고, 

고인들  롯  이 사건 각 회합 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  가입 고, 

어떤 동  해 는지를 인  증거가 없다는 사  여 보면, 공소사실 재  

같  강 ․목 , 지 통솔체계, 조직보 체계 등  갖춘 조직  실체가 존재 고, 

고인들  롯 여 이 사건 각 회합에  130여 명이  조직  구 원이라는 

심이 드는 것  사실이나,  내란 동죄에  본  같  도를 어  공소사

실 재  같  내용  지 명조직 RO가 존재 고 이 사건 각 회합  자들이 

지 명조직 RO  구 원이라는 이 합리  심   도  증명 었다고 보

는 어 고,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다. 

  같  취지  원심 단  당 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증명  상과 

도, 법 , 증거  증명  단 등에  법리를 해 여 요  심리를 지 

니 거나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

이 없다.   

  2) 내란 모죄에 여 죄를 고  원심  단에 법리 해  사실 인  잘못

이 있다는 등  주장에 여

   가) 검사  상고이  주장 요지는 다 과 같다. 

  내란 모죄  ‘통모․합 는 국헌 란  목  는 폭동  실   공동  

사연락’  해 함이 상당 므  내란 모죄는 2인 이상이 국헌 란  목  폭

동   여 강  곽에 여 통모․합 함 써 심리 ․인  행 를 

는 것  미 고,  사 에 추어 보면 어도 고인들 사이에 는 이러 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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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․합 가 인 다.

  , 실질  험   요소를 체 ․종합  고 여 통모․합 에 실

가능 과 험 이 있 면 인   있는 것이지 체  보  내란행  주요

 부분, 즉 시 , 상, 단  법, 실행 는 에  역 분담 등  곽  

특 여 합 여야 는 것  니다. 

  이  다른 취지  원심 단에는 내란 모죄에  법리를 해  잘못이 있다. 나

가 원심이 시  법리에 라도 이 사건에  고인들  내란실행  합 를  

것  충분히 인   있다. 

   나)  내란 모죄에  법리에 여 본다.

  내란 모죄도 내란시도를 사 에 단 여 국가  존립과 헌법질 를 보 는 것  

입법목  함  내란 동죄  마 가지이다.

  모는 실행   이 에 2인 이상  자 사이에 립  범죄실행  합 , 합

 자체는 행  출 지  합  당사자들 사이  사 시에 불과  만큼 실행

행  이 없고, 라  합  모습  구체  도도 매우 다양 게 나타

날 에 없다.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  막연 게 합  경우나 특  범죄

 여 단 히 견   경우 지 모  범죄실행  합 가 있는 것  보

 모죄가 립 다고 다면 모죄  립범 가 과도 게 어 국민  본

권인 사상과  자 가 축 거나 그 본질이 침해 는 등 죄 법 주  원 이 

해  우 가 있 므 , 모죄  립범 도 이러  해  험  고

여 엄격 게 여야  것이다.     

  편 내란죄  주체는 국토를 거나 국헌  란  목  이룰  있 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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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직  집단  다  자이어야 고, 그 역 도 , 요  임 에 종사  

자, 부 행  자 등  나 다( 법 87조 각  조). , 실행행 인 폭동행

는 살상, , 약탈, 단  폭동 등 여러 가지 폭 행 가 합 어 있고, 그 도가  

지  평  해  도  이 있  요 다. 

  2인 이상  자 사이에 어떠  폭동행 에  합 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  상과 

목 가 어 있지 고, 시  실행 법이 어떠 지를   없 면 그것이 ‘내

란’에  모인지를   없다. 라  내란 모가 립 다고  해 는 개

별 범죄행 에  부 인 합 가 있  요는 없 나, 공격  상과 목 가 

어 있고, 그  실행계획에 있어  주요 사항  곽  공통  인식  도  

합 가 있어야  것이다.  

  나 가 합 는 실행행  나 간다는 인 미를 가진 것이어야 고, 단 히 

내란에  생각이나 이  논  것 는 부족 다. , 내란 모가 단 히 내

란에  생각이나 이  논  내지  것인지 실행행  나 간다는 인 

미를 가진 합 인지를 구분 가 쉽지 다는  고 면, 내란 모죄에 해당

는 합 가 있다고  해 는 단 히 내란에  범죄결심  외부에 시․ 달

는 것만 는 부족 고 객  내란범죄  실행   합 라는 것이 명 히 인

고, 그러  합 에 실질 인 험 이 인 어야  것이다( 법원 1999. 11. 12. 

고 99도3801 결 조). 

  그리고 내란 모가 실질  험 이 있는지 여부는 합  내용   폭 행  

, 내용  구체 , 계획  실행시  근 , 합  당사자   합  당사자들 

사이  계, 합  강도, 합  당시  사회 , 합 를 사 에 는지 여부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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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 후속 조 가 있었는지 여부 등  종합  고 여 단 여야 다.    

   다)  같  법리에 라 5. 12. 회합에  고인들이 내란실행  합 를 는

지 여부에 여 본다. 

   내란 동죄에  본 사실 계  에 여 인 는 다 과 같  사 들, 

즉 고인들  롯 여 이 사건 각 회합 자들이 회합 이 에 조직 원에  내란

 사  모 거나 이를  행 를 다고 인  증거가 없고, 히  5. 

10. 회합에 자  일부가 이를 데리고 거나 고인 7이 늦게  것 등  내란

 모 는 사람들  태도  보  어 운 , 각 권역  여 토 결과를  

자들  언  해당 권역  토  시 나  견들  요약  것일 뿐 그것이 토

결과를  자 자신  생각과 동일 다고 단   없고, 질 답이나 남부

권역 토 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  자 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

 어떠  언이나 태도를 취 는지를   있는 자료가 없 며, 남부권역  토

에 있어 도 여러 자들이 생각나는  국가 간시   등 갖가지 폭 인 

행 에 여 논 나 합 라고 볼 만  내용이 없고 심지어 회 인 도 

있었  , 고인들  롯  이 사건 각 회합  자들이 그 이후 국가 간시  

 등 폭   실행   추가 논 를 다거나 행 를 다고 

볼 만  증거도 없는  등   본 내란 모죄에 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

고인들  롯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이 쟁 시 민국  체 를 복

 여 구체 인 질   마 라는 고인 4  언에 여 

, 보 , 국가 간시   등  논 는 나, 1회 인 토  도를 

어   나 가 내란  실행행  나 가겠다는 인 사  합 에 이르 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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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는 어 운 만큼, 고인들  롯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이 법상 내란 모

죄  립에 요  ‘내란범죄 실행  합 ’를 다고  는 없다. 

  같  취지에  고인들에 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여 죄를 고  원심 단

 당 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내란 모죄에  법리를 해 거나 논

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 

 다. 국가보 법 죄  주장에 여

  1) 고인 3  외  나 지 고인들(이  이 항에 는 ‘ 고인들’이라 다)  

2012. 8. 10. ‘ 가’  부분

  원심 , 검사가 출 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 라도 고인들이 ‘ 가’를 직  불

 인 에 부족 고, 고인들이 직  ‘ 가’를 부르는 것 이외  다른 법

 국가단체  동  동조 는 행 를 다는 주장에 여는, 이 사건 심리 

경과에 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 는 것  고인들  어권 행사에 실질

인 불이익  래  염 가 있다는 이  이 부분 공소사실  죄  단  1심

결  그  지 다. 

  원심 결 이 를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고, 거

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국가보 법상 국가단체 등 동동조죄에  법리를 해

거나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

없다.   

  2) 고인 5  2013. 5. 1. 고인 4 강연 청취   실시 부분

  원심 , 가 장 어 있는 USB 이미지 일  그 작 자가 구인지 지지 

고, 진 립이 인 지  증거능  인   없는 , 녹 일상 고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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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 “ 희들  지난번에 강 를 번  들어 ”라는 언만 는 고인 5가 고

인 4 부  언  어떤 내용  강연  들었는지, 그 강연  내용이 국가  존립․

이나 자 민주  본질 를 태롭게 는 내용이었는지 등  인 에 부족   

등  이  이 부분 공소사실  죄  단  1심 결  그  지 다.

  원심 결 이 를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

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법  용범 에  법리를 

해 거나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

이 없다.  

  3) 고인 5  2013. 5. 경 보고  작 부분

  원심 , 고인 5가 소지 고 있었  USB 이미지 일 내에 ‘S.txt’ 일이 장 어 

있고, 그 일에 재   리 자 ‘◎◎◎'이 고인 5   리 자  일

는  등  사 만 는  일  고인 5가 작 다고 단  어 다는 

등  이  이 부분 공소사실  죄  단  1심 결  그  지 다.

  원심 결 이 를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

  있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논리  경험  법  여 자 심

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 4) 고인 6  2012. 5. 3. 이  내용  시  부분

  원심 , 당사  결 회를 녹  녹 일  증거능 이 없어 증거  삼   없

고, “ 고인 6이 시를 했는데 그 내용  잘 듣지 못했고 지  억이 잘 나지 

는다”는 공소외 5  법 진 만 는 고인 6이 자주․민주․통일 노 에 라 

쟁  것  동 는 내용  시를  인 에 부족 다는 이  이 부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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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사실  죄  단  1심 결  그  지 다.

  원심 결 이 를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  당  것  

  있고, 거 에 녹 일  증거능 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경험

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

  5) 고인 7  북 소  ‘벗’ 일 소지 부분

  원심 ,  소  거리나 주요 내용이 국가단체인 북  ․ 동 등  행

에 동조 는 내용이 니며,  소  작  경 나 동 가 일  시에 라 

주체사상  집단주  사상  향  지․강 시키 는 것이라고 단   없

고, 라   소 에 포함  일부 들만   소 이 민국  존립․ 과 

자 민주  본질 를 는 극 이고 공격 인 것이라고 보  어 다는 이  

이 부분 공소사실  죄  단  1심 결  그  지 다.

  원심 결 이 를  본 이 에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

  같  단  당 고, 거 에 이 에  법리를 해 거나 논리  

경험  법  여 자 심증주  계를 벗어나는 등  법이 없다. 

 라. 상고이  미 출 부분에 여  

  검사는 원심 결  원심  1심이 죄  단  나 지 부분, 즉 고인 4  

2013. 8. 28. ‘ 3’ 이 -  소지  인  국가보 법 ( 양․고 등) 부분, 

고인 1  ‘녹슬  해 구’ 원 일 소지  인  국가보 법 ( 양․고 등) 부분, 

고인 7  ‘ 일 작집’ 4권 일, ‘  불어’ 2권․4권 일 소지  인  국

가보 법 ( 양․고 등) 부분과 원심이 죄  단  부분에 여도 상고

나, 상고장에 이  재가 없고, 상고이 에도 이에  불복이  재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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볼  없다. 

3. 결

  그러므  상고를 모 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. 이 결에는 내란

동 죄 단 부분에  법  이인복, 법  이상훈, 법  신  견과 내

란 모 죄 단 부분에  법  신 철, 법  민일 , 법  고 , 법  

 견이 있는 외에는 여 법 들  견이 일 다. 

4. 고인 4, 고인 6  내란 동 죄 단 부분에  법  이인복, 법  이상

훈, 법  신  견  다 과 같다. 

 가. 다 견 , 내란 동죄  립  여는 ‘국헌  란  목 ’과 ‘폭동’  동

이 있어야 고 울러 동자에게 내란 결 를 거나 증 시킬 험 이 있어

야 는데, 이 사건에   사 에 추어 이러  내란 동죄 립   요건들  

인   있 므  고인 4, 고인 6에  내란 동죄  공소사실  죄  인

 원심  단  당 다는 것이다.

  그러나 다 과 같  이  다 견  결 에   없다. 

 나. 1) 법 87조가 규 는 내란  죄는 우리 ․사회  공동체  탕  

이루는 국가  존립  태롭게 는 범죄  엄 히 처벌  요가 있다. 그러나 자

민주  법 국가 법이 지향 는 죄 법 주 , 임주 ,  원 에 추어 내

란죄  경우에도 그 구 요건에 여 엄격  해 ․ 용이 요 고, 보 법익  

과 그에  험 만  강조 여 이를 거나 장 여 해 여 는 니 

다.

  내란죄  구 요건인 ‘폭동’  내용  폭행 는  어도  지 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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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 도  이 있어야 다( 법원 1997. 4. 17. 고 96도3376 원합 체 

결 조). 울러 이러  폭동  국토 이나 국헌 란이라는 내란  목 과  

목 ․ 단  계에 있어야 다. 즉 폭동이 국토  는 국헌 란  도 는 것

이어야 다. 이는 폭동  인 여 직  국토  는 국헌 란  사태가 야

  있는 험이 생 여야 다는 것  미 다.

  2) 법 90조 1항이 규 는 내란 모죄에  ‘ 모’는 ‘2인 이상  자 사이에 

립  범죄 실행  합 ’를 말 는 것  일  상 에게 내란범죄 사를 

말 거나 상  간에 내란범죄 사  이 있었  뿐 합 에 이르지 니 다면 

내란 모죄가 립   없다. 내란 모죄가 립 면 실행계획  부사항 지 합

 요는 없 나 어도 내란  주요  부분, 즉 시 , 상, 단  법, 실행 

는 에  역 분담 등 곽에 여는 어느 도 개략  특 여 합

여야 고, 단지 추상 ․일  합 만 는 부족 다. 

  내란 모는 범죄 실행   이  행 에 불과 지만, 내란범죄 실행에 합

함 써 이를 실  험 이 있다는 이  처벌 는 것이다. 그러나 언어  추상

과 다 , 합  내용   인 여 그 용범 가 히 장  경우에

는 국민  본권인  자 를 축시키고 죄 법 주  원 에도  우 가 

크므  가능   객 인 에 여 내란 모죄  립범 를  요가 있

다. 라  다 견도 지 는 것처럼 내란 모죄  립요건인 ‘범죄 실행  합 ’

가 있다고  여는 단 히 내란범죄  결심  외부에 시․ 달 는 것만

는 부족 고, 객  보  특  내란범죄  실행   행 라는 것이 명

히 인 고, 그 합 에 실질 인 험 이 인 어야 다. 이러  요건 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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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지는 합  내용  구체 뿐만 니라, 실행시  근 , 합  당사자   

격, 합  당시  황, 합  사  는 후속조  존재 등  종합  고

여 단 여야 다.

  편 법 90조 2항이 규  내란 동죄에  ‘ 동’  ‘불특  다 인에 

여 감 인 자극  주어 내란범죄  실행  결 게 거나 이미 존재 는 결 를 

북돋우는 행 ’를 말 다. 이러  내란 동  내란범죄  실행행 에 이르지 니함  

 행 에도 이르지 니  것  단지 언어 인 행 일 뿐이므  내란

모죄  마 가지  그 행 에  평가 여 에 라 는 용범 가 히 장  

가능 이 있고, 그러  경우에는  자 를 축시키고 죄 법 주  원 에도 

 우 가 크다. 욱이 내란 모죄  달리 ‘2인 이상  합 ’를 요  지 니

는 내란 동죄에  동  동자가 일   언어  행 에 불과 고 

동자가 실  향   것  요건  지도 니 다는 면에  내란

동죄는 내란 모죄보다도 그 립범 가 지나 게 장  우 가  크다. 울러 내

란 동  개 내란 모   단계에 는 것  내란 모보다 내란  직

인 실 가능 이 높지 니함에도 법  내란 동죄를 내란 모죄  동일  법

 규 고 있는 에 도, 내란 동죄는 내란 모죄에 상  도  험 이 있는 

경우에 여 그 범죄 립  인 여야 고, 이를 여는 그 구 요건  객

인 에 여 욱 엄격 게 해 ․ 용  요가 있다. 

  라  내란 동죄에 도 내란 모죄  마 가지  객  보  내란  주요  

부분, 즉 시 , 상, 단  법, 실행 는 에  역 분담 등 곽에 여 

어느 도 개략  특  동이라는 것이 명 히 인 고 이러  동에 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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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자가 내란  나 갈 실질 인 험 이 인 는 경우에 여 범죄가 립

다고 보 야 다. 내란 동에 실질 인 험 이 있는지를 단  에는  

내용 자체가 가장 요 겠지만, 이  함께 동자  경 과 지 , 회합  개  경  

진행 과  등 해당  게  경 , 당시  객 인 , 청   인  구

, 청  , 해당  후에 내란  실행   객  행 가 있었는지 

등도 종합  고 여야 다. 

  3) 다 견  내란 동 단계에 는 내란 실행행  시  장소, 상과 식, 역

분담 등 주요 내용이 구체  시  요가 없고 동자에게 내란 결 를 

거나 증 시킬 험 이 있 면 충분 다고 해 고 있는 것  보인다. 

  그러나 이러  다 견에 르면 체 에  불만과 변  요  거 고 폭

인 언사  는 경우 그  인  내란 결  이나 증 라는 내심  동요 

가능 이 있다고 여 곧  그 행 를 내란 동죄  처벌   있게 는 것이 

다. 이는 내란 동죄  처벌범 를 지나 게 장 는 것이다. 

  다 견도 시 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죄 실행  합 지 이르지 니 거나 그 

합 에 이르 어도 내란  나 갈 실질  험 이 없는 경우에는 내란 모죄  처

벌   없다. 그런데 이러  경우에도 내란 결 를 거나 증 시킬 험 이 있

므  내란 동죄  처벌   있다는 다 견  결  내란 모죄  구 요건  

충족 지 못 여 내란 모죄 는 처벌   없 에도 별도  특별  구 요건  충족 

없이 곧  내란 모죄  법 이 동일  내란 동죄  처벌   있다는 것이어  

납득   없다. 

  객  보  내란  주요  부분에 여 개략 라도 특  동이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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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 명 히 인 고 이러  동에 라 동자가 내란  나 갈 실질 인 험

이 인 는 경우에 여 내란 동죄가 립 는 것  해 함이 타당 다.  

  4) 사재 에  공소사실에  증명 임  검사에게 있고, 죄  인  법 이 

합리 인 심   여지가 없  도  공소사실이 진실  것이라는 신  게 

는 증명  가진 증거에 여야 다. 그  같  증거가 없 면  고인에게 

죄  심이 간다고 라도 고인  이익  단 여야 고, 이는 내란 모죄

 내란 동죄  경우도 다를  없다. 

 다. 1) 우 , 이 사건 내란 모죄  내란 동죄에  공소사실  요지는 다 과 같

다. 

  고인 4는 2013. 5. 10. △△△ 청소 원  2013. 5. 12. □□□□ 사회 

강당에  RO 체조직원 소집 에 라 집결  다  RO 조직원들  상 , 민

국  자 민주  본질 를 부 면 , ‘ 쟁 상황’  도래  명  결  시

를 맞이 여 ‘자주  사회, 취  허 가 없는 조  민족 시  꿈’  실  

여 ‘조직과 일체  강  신 체계’  ‘ 국  범 ’에  ‘ 종 결  결사’를 이루

고, 후에는 ‘군사  결 ’  에 없 므  ‘  자루 권  사상’  장 여 

질 ․  를 철 히 함 써 ‘조국통일, 통일 명’  자는 취지  주

장  는 등 내란  죄를 범  것  동 다. 고인 6  승  신  지니고 

고인 4가 시  질 ․  를 철 히 여 ‘조국통일, 통일 명’  

자는 취지  주장  함 써 고인 4  공모 여 이처럼 내란  죄를 범  것  

동 다. 

  고인들  2013. 5. 12. □□□□ 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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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 상황이라는 인식과 검속 등  탄 이 있  것이라는 식, 폭

명 는 군사 ․ 질 ․   요  등  공 면 , 지역별․권역별  

토  진행 여 강  명  계 가  쟁 상황에 국  범 에  후  군사

 결  행   있는 직  폭동  법 는 폭  를  편 등  논

․ 고, 고인 4는 마 리 언  통 여 공격  명 이 떨어지면 속도

 일체  강  집단  힘  통 여 각 동지가 자  소에 놓여 있는 질

 조 를 자는 취지  지시를 는 등 평소 조직  지 체계 래 조직  지시를 

철 는 RO 조직원들 모 가 사시에 상부 명 이 내 지면  각 권역에  국가

간시   등 국 다 인 폭동에 이를 것  통모함 써 내란  죄를 범  목

 모 다. 

  2) 결국 이 사건에  내란 동죄  내란 모죄에  공소사실  핵심  고인 4, 

고인 6이 공모 여 쟁이 는 등 사시에 상부 명 이 내 지면  국 

다  각 권역에  국가 간시   등 폭동   것  동 고, 고인들

 이를 통모함 써 고인 4, 고인 6  내란 동죄를, 고인들  내란 모죄를 

각각 범 다는 것이다.

 라. 그러나 공소사실 재  같이 고인 4, 고인 6이 폭동  동 거나 고인들

이 이를 통모 다고 보  어 다. 

  1) 다 견이 인  사실 계에 라도 고인 4, 고인 6이 동 거나 

고인들이 통모 다는 내란에  폭동  그 시 , 장소, 상, 단  법, 실행 

는 에  역 분담 등 주요  곽이 개략  특  폭동이라고 보  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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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인 4는 회합 자들에게 도 내에  즉각 인 면 이 생  가능 이 

높  상황  니지만 국지 , 규  등 다양  태  장 간에 걸쳐 쟁이 벌어

지고 후에는 면 지도 생   있는 군사  쟁 상황이므  도 내 쟁

이   민국  체 를 복 고 자주  민주 부를 립함 써 통일

명   여 조직  실행   있는 다양  질   마

자는 취지  추상 인 내용  강연  다. 

  고인 4  강연에 이  권역별 분 토   그 결과 에 는 회합 자들이 

산  ․통신 분야에  공격  , 과 폭탄  조, 후 란 등 폭

  도 지만, 그 견 시가 드시 이러  폭  에 

지 니 고 사상 과  , 쟁이   뇌부 , 지도부를 

심  일사불란  지 체계   군  사업  요  등 그   

도 다. 고인 4, 고인 6도 질   권역별 분 토 에  나  

이  같  폭   이외에도  등 그  들  포함 여 다양  

 마  것  면  명 이 내 지면 일 히  실행 라는 취지

 추상 이고 포 인 내용  마 리 언과 리 언  다. 

  이러  사 들에 추어 보면, 고인 4  강연과 마 리 언  고인 6  리 

언 자체가 주요  곽이 어느 도 특  폭동  내용  다고   없다. 뿐

만 니라 권역별 분 토 과 그 결과 에  ․통신 분야에  공격  

, 과 폭탄  조, 후 란 등 폭  행사에  언이 나 라도 이는 언

자들이 각  산  떠 르는 생각  그  언  것에 불과 고, 회합 자

들이 함께 이러  산 인 폭  행사 들  모  조직 함 써 주요  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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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략  특 여 폭동  는  마 다고 보  어 다.

  라  고인 4, 고인 6이 동 거나 고인들이 통모 다는 것이 객  

보  내란행  주요  부분  곽이 특  폭동이라고 볼  없다.

  2) 히  이  같  사실 계에 면, 고인 4, 고인 6이 회합 자들에게 

구  것  쟁이 는 등 사시에 상부  명 에 라 구체 인 지침이 내

지면 그 상황에 른 다양  질  조 를 마 고 이를 실행   있는 태

를 갖추라는 추상 ․일 인 내용에 불과 고, 이에 라 고인들도 이  같  

다양  질  조 를 마   있는 태 를 갖추자는 도  논 를 다

고 볼  있다. 

  고인 4, 고인 6  언 이후 이루어진 권역별 분 토 에  국가 간시 에 

 공격과  등  폭  이 거 고 고인 4가 마 리 언에  이에 부합

는 취지  언  라도, 이러  사 만  강조 여 고인 4, 고인 6이 폭동

 동 거나 고인들이 이를 실행  것  합 다고 단 는 것 , 고인들 

언  체  맥락과 경 를 지 니   그 언  실천  경우에 

생  도 있는 험 에 집 여 언 가운데 몇몇 단편  부분만  부각  결과일 

가능   어 다.   

  특히 고인들이 5. 10. 회합과 5. 12. 회합 이 에 조직  폭동  사 에 모

거나 이를  행 를 다고 인  만  객 인 증거가 없고, 그 이후 

고인들이나 회합 자들이 회합에  거  국가 간시   등 폭동  실행

 여 추가 인 논 를 다거나 행 를 다고 볼 증거도 없는 에 

추어 보 도, 고인 4, 고인 6이 회합 자들에 여 폭동  동 고 고인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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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에  합 에 이르 다고 볼  없다.

  3) 라 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고인 4, 고인 6이 공모 여 폭동  동

다는 사실이나 고인들이 폭동  통모 다는 사실이 합리 인 심   여지가 

없  도  증명 었다고 볼  없다. 

 마. 고인 4, 고인 6이 동 고 고인들이 통모 다는 폭동  내용  내란죄  

구 요건  이루는 폭동에 해당 다고 보  어 다. 

  1) 공소사실 재에 면 고인 4, 고인 6이 동 고 고인들이 통모 다

는 것  쟁이 는 등 사시에 5. 10. 회합과 5. 12. 회합에  130여 명이 

조직  ․통신시  등 국가 간시  는 등 국 다 인 폭동  실

행 다는 것이다. 그러나 공소사실 재에 라도 국가 간시   등 국 다

인 폭동  가 언 쯤 어느 지역에  어떠  단․ 법  실행 다는 것인지 

그 주요  곽에 여 개략 도 특 어 있지 니 고,  나 가 그  인

여 국지 ․산 인 국가 간시  행 를 어  지  평  해  도에 이

르게 다는 에  내용  들어 있지도 니 다. 

  고인 4, 고인 6이 동 고 고인들이 통모 다는 것  북 과  쟁 상황

에  북  도  후  란   행  보일 뿐이고, 장  갖추지 니  

고인들과 회합 자들이 독자  내란  주체가 어  지  평  해  

도  이 있는 폭동  일 키고자  것  보  어 다. 

  2) 고인 4, 고인 6이 동 거나 고인들이 통모 다는 폭동이 생 라도, 

이  인 여 직  국토 이나 국헌 란이라는 사태가 야  험이 있어야 

내란죄  구 요건인 폭동에 해당 다고   있다. 그런데 공소사실 재  행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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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직  국토 이라는 사태가 생 다고 볼  없 뿐 러 헌법․법 에  

에 지 니  헌법․법  능  소멸이나 헌법에 여  국가  

강 에  복 는 그 권능행사 불능이라는 국헌 란  사태가 생 다고 보 도 

어 다. 

  다 견  주요 간시   인 여 해당 지역  ․통신 등  공 에 장

가 생 고 이에 른 란 등  부  쟁  능이 어 민국 체

 복에 이를  있다는 것이다. 그러나 이러  ․통신 등  공  장  인

 란 등이 부  쟁  능에 장 를 래 는 것  어 부  쟁  

능  여 민국 체  복 지 이르게 다고 단  것  니다. 부

 쟁  능 장 라는 결과 생  우 를 국헌 란이라는 사태가 야  직

인 험 생에 해당 는 것  단 해 버린다면, 직  국토 이나 국헌 란

이라는 사태가 야  험  래 는 폭동에 는 식  내란죄 나 가 내란

모죄  내란 동죄  립  여야 다는 요청에 어 날  있다. 어떠  폭

 행 도 이를 해결  여는 부   인 ․  자원  입 여야 

므 , 이를 부 능에 장 를 래 는 것  본다면 내란죄 등  구 요건인 폭동

 범 가 히 장  것이  이다. 

  이러  면에 도 고인 4, 고인 6이 동 고 고인들이 통모 다는 것이 

내란죄  구 요건인 폭동에 해당 다고 보  어 다. 

  3)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고인 4, 고인 6이 동 고 고인들이 통모

다는 폭동이 내란죄  구 요건  이루는 폭동에 해당 다는 이 합리 인 심

  여지가 없  도  증명 었다고 볼 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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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, 고인 4, 고인 6이 폭동  동 거나 고인들이 이를 통모함  인  

내란 실행  실질  험 이 있다고 보  어 다. 

  1) 원심 결 이 나 다 견에  히고 있는 에 면 다 과 같  사   

 있다.

   가) 남북 계나 북미 계가 2013  3월과 4월 당시 는 나, 객

 보  5. 10. 회합과 5. 12. 회합 당시  가 군사  면 이 임  상황이라

고 보  어 울 뿐만 니라 히  2013  5월  들어 면  국면이 고 

있었  것  보인다. 

   나) 고인 4는 북   폐  언 이후  를 쟁 상황이라고  

것에 불과 고, 리  미에  쟁도 북 이 민국에 여 일 키는 것이 

니라 미국이 북 에 여 일 키는 것  상 고 있 며, 그러  쟁이 가 운 

장래에 생  것   언 다고 보  어 다.

   다) 5. 10. 회합과 5. 12. 회합이 리에 개 었다는 것  외 고는 구체 인 

개  경 에 여   있는 자료가 없고 고인들도 회합이 통합진보당 경 도당 

원에  마  공개 강연회라고 주장 고 있다. 회합에  사람들  체

 통합진보당 경 도당원   향  같이 는 특  집단에 속  사람들  

보이 는 지만 고인 4를   엄격  상명 복 계  RO 조직이 실재

다고 볼 증거가 부족 고, 고인 4가 이들   지도자인 것  추단 는 

나 고인 4가 회합에  사람들  상  득 고 있는 것  보일 뿐 어떤 명

 는 것  보이지는 니  에 추어, 고인 4  회합 자들 사이에 엄

격  상명 복  계질 가 어 있다고 보 는 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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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라) 고인들이 5. 10. 회합과 5. 12. 회합 이 에 조직  내란  사 에 모

거나 이를  행 를 다거나 그 이후 고인들이나 회합 자들이 회합

에  거  국가 간시  행  등  실행  여 추가 인 논 나 행

를 다고 보이지도 니 다. 

   마) 회합 자들  모  장 지 니  일 인들  5. 12. 회합  열린 권역

별 분 토  과 에  국가 간시 에  공격, 장  요  등 폭  에 

여 언 는 나, 그 언  자체가 산 이고 조직 지 니  뿐만 

니라 스스 도 ‘모  구름이었다’고  도  구체 이나 실 이 결여 어 

있어  언 가 지 모르는 훗날  군사  충돌상황   가 ․추상  견

 시 었  가능 이 높다. 

  2) 이  같  사 들  종합 여 보면, 고인 4, 고인 6이 쟁이 임 다고 

보  어 운 상황에   향  같이  뿐 엄격  상명 복  계질 에 있

다고 보  어 운 회합 자들  상  훗날 있 지 모르는 군사  충돌상황  

여 추상 ․일  질   마  것  언 고, 일부 회합 

자들  권역별 분 토  과 에  국가 간시 에  공격과 장  요  등 

폭  에  언   것에 불과 며 그 실행   추가  논 나 에 

나 가지는 니  에 , 고인 4, 고인 6  동이나 고인들  통모에 라 내

란이 실행  실질  험 이 있다고 단 는 어 다. 

  특히 고인 4, 고인 6이 동 거나 고인들이 통모 다는 폭동  그 시 , 장

소, 상, 단  법, 실행 는 에  역 분담 등 주요  곽이 개략

도 특 지 니 고 회합 자들이 이러  폭동  주요  곽  어느 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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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었다거나 회합 이후 이를 게 었다고 볼 자료도 없 므 , 이러  주요  

곽조   특 지 니  동이나 모  인 여 실  동자들인 회합 

자들이 쟁이 는 등 사시에 상부 명 에 라  폭동에 나 감 써 

내란이 실행  가능 이 있다고 평가 는 욱 어 다. 

  3) 결 , 고인 4, 고인 6이 폭동  동 거나 고인들이 이를 통모함

 인  내란 실행  실질  험 이 있다는 이 합리 인 심   여지가 없  

도  증명 었다고 볼  없다. 

 사. 검사가 출  모든 증거를 종합 여 보 라도 고인들이 쟁이 는 등 

사시에 상부 명 이 내 지면  국 다  각 권역에  국가 간시   

등 폭동   내란  모 다는 공소사실   고인 4, 고인 6이 그  

같  내란  동 다는 공소사실 역시 합리 인 심   여지가 없  도  증

명 었다고 볼  없다. 

  고인 4, 고인 6이 쟁  가능  언 면  민국 체 를 복   

질   마 라는 취지  언  고 고인들이 이에 여 폭

인 지 거  것  그 자체  민국  존립․ 과 자 민주  본질

에  해  끼 는 행  평가   있고, 이에 여는 원심이 국가보 법

죄  죄를 인 다. 특히 고인 4는 민국  국회 원이었고, 고인 6  

당  지역 원장이라는 공  지 에 있었  고 면 그들  행 에  난 가

능  매우 크다. 

  그러나 고인들  행 를 처벌  요가 있 라도 그 처벌  그들  행 에 상

는 당  벌법규  용  통 여 이루어 야 다. 고인들  행 가 민국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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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 헌법이  부 는 것  그에  난 가능 이 크다고 여 이를 

이  내란 모죄  내란 동죄  구 요건  거나 장 여 해 ․ 용 거나 

엄격  증명에 지 니 고도 고인들  행 를 내란 모죄나 내란 동죄  구

요건에 해당 는 행  단죄 여 는 니  것이다. 이러  에  고인들이 북

 양 고 이에 동조 는 행 를 라도 이를 국가보 법 죄  처벌 는 

것에  나 가 내란 모죄  내란 동죄를 용함 써 양심과  자 에  

헌법상 보장과 죄 법 주  원  양보 는 를 만들어 는 니 다. 자 민주

주  국가인 민국  는  내란과  범죄  립  거나 

장 여 인 함 써 불 거나 불 다는 사상, 태도, 행동  쉽게 처벌 는 데 있

지 니 다. 우리  헌법과 법이 지향 는 죄 법 주 , 임주 ,  원  

엄격 게 용함 써 헌법상 보장  양심과  자  등이 부당 게 축 지 

니 도  여, 헌법 (前文)이 천명 고 있는 것처럼 자 과 조 를 탕  자

민주  본질 를 고히 는 것이야말  민국 체  우월  증명 고 이를 

는 합당  이다.

  다 견  결  고인 4, 고인 6에  처벌  요  내 워 내란 동죄

 구 요건  허용 지 니 는 범 지 거나 장 여 해 ․ 용 고 엄격

 증명에 지 니   고인 4, 고인 6  행 를 내란 동죄  구 요건에 

해당 다고 인  것  들이  어 다. 

  이상과 같이 다 견에 는 취지를 힌다. 

5. 고인들  내란 모 죄 단 부분에  법  신 철, 법  민일 , 법  

고 , 법   견  다 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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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다 견 , 내란 모죄가 립 면 공격  상과 목 가 어 있어야 

고, 시  실행 법 등 실행계획에 있어  주요  사항  곽  공통  인식  

 있  도  합 가 있어야 다고  다 , 이 사건  사실 계상 고인들  

롯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  쟁 시 민국  체 를 복  여 

구체 인 질   마 라는 고인 4  언에 여 , 보 , 

국가 간시   등  논  뿐 내란  실행행  나 가겠다는 인 

사  합 에 이르 다고 보 는 어 운 만큼, 고인들  롯   각 회합 자들

이 법상 내란 모죄  립에 요  ‘내란범죄 실행  합 ’를 다고 볼  없다

는 이 , 고인들  내란 모 부분  죄  단  원심  결 이 당 다고 

단 다. 

  그러나 이러  다 견  결 에는 다 과 같  이    없다. 

 나. 1) 법상 ․ 모행 는 범죄  실행  나 가   단계  행  법익 

침해  험 이 상  작고 그 범죄 사  증명이 곤란 며 범죄 실행  나

갈 가능 이 불 이라는  에 원  처벌 지 는다. 그러나 내란죄

 경우에는 국가  존립․ 지  헌법 질  라는  법익  보 법익  

고 있고, 국가 벌권이 조 에 개입 지 면  법익  효과  보   없

다는  고 여, 법  90조 1항에  내란죄를 범  목  ․ 모  

자를 3  이상  징역이나 고  에 처 도  는 편 내란  ․

모  자가 실행에 이르  에 자  에는 그  감경 는 면 고, 90조 

2항에  내란죄를 범  것  동․  자 지 처벌 고 있다. 

  이처럼 어  개입  요  에 법이 내란 모죄에  처벌 규 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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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 는 나, 내란 모죄는 런 외부 인  행  없이 언어  합 만  

립 는 것이므  이를 쉽게 인  경우 법  보장  능  침해 여 법  

 해 고 죄 법 주 가 해   있다는 에 , 내란 실행에  합 가 있

다고 라도 실질  험 이 있는 경우에 여 처벌   있  뿐이고, 막연히 

힘  합쳐 폭동  일  국가  복시키자는 식  일 , 추상 인 합 에 그

 경우에는 실질  험 이 없어 처벌   없  다 견이 지 는  같다.  

법원이 종래 “내란 모죄는 내란죄  실행  에 그 실행 내용에 여 2인 이

상  자가 통모․합 를 는 것 , 단 히 추상 , 일  합 만 는 부족 다”

고 시( 법원 1981. 1. 23. 고 80도2756 원합 체 결 조)  것도 이러  취

지를  것이라고  것이다.  

  2) 그러나 편 내란 모죄에  실질  험 이 있는 합 인지는 단 히 합  내

용이나 그 구체 만  놓고 단  것이 니라, 내란 모 에 이르게  경 , 모 에 

가  자들  경 과 지 , ․이  향과 과거  동 , 가자 집단  

규모  결속 도, 가자들이 동원   있는 각종 ․  단, 모  과 에  

나  언  진지함이나 내란 실행에  지, 모 를  보 집 등 행  

, 외부  과  연계 가능 과 모  당시  국내외  등 여러 사  종

합  고 여 단 여야 다. 

   같이 내란  모 가 일 ․추상 인 합 를 는 실질  험 이 있는 합

인지는 단 히 합  내용뿐만 니라 그 합 를 러싸고 있는 여러 사 도 함께 고

여 종합  단 여야 는 것이므 , 일  시 에 내란  실행 자는 내용

 사합 는 이루어 나 구체 인 공격  상과 목 , 법 등에 여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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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합 에 이르지 못 고 논 는 데 그쳐 합  구체 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

고 라도,  든  사 에 추어 볼  모  가자들이 합  일  시

에 자신들이 논 했  법이나 그  사  식  내란  실행행  나 갈 개연

이 크다고 인 면, 이는 일 ․추상  합 를 어 는 실질  험 이 있는 

내란 실행에  합  내란 모죄를 구 다고  것이다. 라  내란 모죄  

립에 드시 구체 인 공격  상과 목 , 법 등이 어 있어야  요는 

없다.

  요컨 , 실질  험  단 히 내란 실행에  합  내용만  놓고 단  것

이 니라 합 를 러싸고 있는 여러 외부  상황과 부  사  등  함께 고 여 

단 여야 는 것이므 , 공격  상과 목 , 법 등에 여는 직 합 가 이루

어지지  합  구체 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 라도,  같  여러 사  

등에 추어 볼  일  시 에 내란 행  나 갈 개연 이 높  실질 인 험

이 인 다면 내란 모죄가 립 다고 보 야 다. 

  3) 나 가 내란 실행에  합 가 내란 모죄에  요구 는 도  구체  갖추

었는지를 단함에 있어  본 실질  험  외에도 내란죄가 갖는 특  고

여야 다. 즉 내란  그 해  도가 살인이나 강도 등과는   없  도

  뿐만 니라, 범행  구도나 곽이  단  살인이나 강도 등과는 

달리  지  평  해  도  것이 만 면 업이나 시 는  살인, 상해, 

강도, 손 ,  등도 포함 는 범  개 이며, 그 개 양상도 주변 상황에 라 

가변 이고 불 실  에 없 므 , 내란 모죄에  요구 는 합  구체  살

인 모죄나 강도 모죄 등  그것과 동일 상에   는 없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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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) 이  같이 내란 모죄에  요구 는 합  구체  도는 고 , 획일 인 

것이 니라 그 합 가 가지는 실질  험 과 내란죄  특  고 여 합리

 여야 다. 

  내란 모죄가 립  해 는 공격  상과 목 가 어 있어야 고, 시

 실행 법 등 내란  주요  사항 에 여 그 곽  공통  인식   

있  도  합 가 있어야 다는 다 견  구체 이 다소 떨어진 합 도 외부  

상황과 결합 여 실질  험  가질  있다는 과 내란죄가 다른 범죄 는 구별

는 특  가지고 있다는  도외시  것이다. 그리고 다 견에 르면 내란 

실행  지가 강 고 일  시 에 내란 행  나 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

도 공격  상과 목  등에  합 가 이루어지  지는 국가 벌권이 개입  

 없다는 결 이 는데, 이는 실질  험 이 있는 내란 모를 처벌함 써 내란

 실행  사 에 조  단 여 국가  존립  보장 고 는 입법자  사에도 

다고  것이다.  

 다.  같  에  이 사건 사실 계를 통 여 고인들 사이에 일 , 추상

인 합 를 어 실질  험 이 있는 내란 실행에  합 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. 

  1)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고인들이  언 내용  롯 여 당시  국내외 , 

고인들  경 과 지 , ․이  향과 과거  동 , 고인들  결속 

도, 회합   보 집 동 등  행 , 회합에 이르게  경  등에 여 

원심 결 이  법 게 택  증거들에 해   있는 사실  다 과 같다. 

   가) 북  2012. 12. 12. 장거리  ‘ 명  3 ’를 사 고, 이어 2013. 2. 

12. 3  핵실험  며, 이후 핵실험에  엔 보장이사회  북  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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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  미군사훈  등  구실  2013. 3. 5.  폐 를 언 다. 이어  

북  2013. 3. 30. 남북 계가 시상황에 돌입 다고 외  고, 

2013. 4. 9. 북  조 시 태평양평 원회 변인 담 를 통해 도에  쟁

 면 이  것이므  주  외국인들  신변  해 라는 취지  를 

는 등 쟁 를 고조시 다. 그 후에도 북  2013. 5. 7. 해 5개  불 다

 만들 것이라고 고, 2013. 5. 18.부  5. 20. 지 동해  일 에 단거리 사체 

5 를 사 다. 이처럼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도에는 쟁 가 고조 어 있

었다. 

   나) 고인들  이 사건 각 회합 직 지 지속  사상 습, 강연, 명가요 

 등 국가단체인 북  동  양, 고 ,  는 이에 동조 는 동  해 

다. 특히 고인 4는 1992 부  민족민주 명당 동  여 다가 2003  국가단

체  구  등  인  국가보 법 죄  처벌  이 있고, 고인 5는 그 

 민족민주 명당에 가입 여 동 다. 고인 5, 고인 1, 고인 2, 고인 7  

이 사건 각 회합 후에도 북  주체사상, 군  등  ․ 양 고, 미자주

쟁 등 북  주장  미 ․ 양 거나 ․ 동 는 내용  일 등 이

 소지 고 있었  뿐만 니라, 고인 1, 고인 2는 공소외 5  10여 간 포모

임  구 여 북 원  등  사상 습  여 다.

   다) 고인들  롯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  통합진보당 경 도당원  

․사상  향  같이 는 사람들  그들 사이에는 권역 는  소속이 나

어 있고 지침  달 는 뇌부가 있어 상명 복  계질 를 가지고 있는데, 

고인 4가 그 에 고, 고인 6도 지도부에 속해 있어 그 지도부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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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이 민족자주를 내 워 폭  법에  북  남 명 략  추종 고 있 며, 

조직보 를 시 고 신속  연락체계를 구 고 있었다. 

   라) 고인 2는 2013. 3. 13. 소모임에  고인 3 등에게 쟁   지침

이 나 다면  미군 지나 이 지 등 주요시  보를 집해 라고 말 고, 

이후 2013. 4. 5. 포별 결 회 후 고인 3 등에게 ‘ 원  략  지가 원

행장인지, 쟁 시 미군 행 가 그곳에  고 내리는지’를 어보 다. 고인 

1도 5. 12. 회합에   장소, 약  생산 는 곳 등  사 에 조사해  것처럼 

언 다.  

   마) 이 사건 각 회합  행사 개  직 에야 일시, 장소가 개별  통보 고, 가

상  단체명  장소 약이 이루어 며, 자들  량  행사장에  리 떨어

진 곳에 우고 폰  모  는 등 보  지 면  리에 개 었다. 특히 

5. 10. 회합  보 지  어 움 등  이  불과 10분 만에 종료 었고, 5. 12. 회

합  회합 공지가 당일 는 1~2일 직 에 매우 게 이루어 에도 5. 10. 회합 

자들 부분이 재  모여  10시부  다 날 새벽 2시 지 게 진행 었다. 

   ) 5. 10. 회합에  사회를 맡  고인 6  “지난 3, 4월에 이어 5월에도  포

이 울리고 있다. … 미 결  승리  결속시키  해  민족 주체역량  도  

우 를 보장해야 는 당면에 … 이런 에 우리가  떨쳐 나  것  결

자”라는 취지  언 다.  

  이어 고인 4는 “ 늘 이 자리는 … 60  이래, 해  이후에, 나 가 조    

역사에  번도 경험 지 못했  우리 민족  새 운 를 어떻게  것인

가에  명  결 를 다지는 자리다”라는 취지  언  , 고인 7이 늦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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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 견 고 그를 공개  질  후, “명심 시라. … 늘 이 자리는 

를 강연 러  것이 니라 당면 에  우리가 엇  고 엇  싸울 것인

가? 그 결 를  해 습니다. 날  다시 잡  다시 만나 , 그 게 마감 는 

것  신 겠습니다”라고  다 , 청 에게 “그래도 겠습니 ”라고 재  어 우

 답변  어낸 후, ”조  낫 . 그래  구 이 요 고 지 가 요합니다”라고 

말 다. 이어  고인 4는 “다시 소집 이 떨어지면 말 람처럼 식간에 모이

시라. … 우린 시가 니라 쟁이라고. 3월 5일자 조 인민군 고사 부에  

 효 했다고.  효 다는 것  쟁인 거라고”라는 말  덧붙

이면  언  마쳤다.    

   사) 5. 12. 회합에  사회자인 고인 6  북  침략 는 ‘미 ’를 우리 민족 공

동   규 고 미 결  승리  민족주체역량  도  우 를 해 몸

 쳐 싸워 나가자고 언 다.  

  이어  고인 4는 강연과 마 리 언  통해, 북 이 명  3  사, 3  핵실

험  핵보  강국이 었고 이어  효 를 언함 써 쟁 상황이 었

다고  다 , 도 내 쟁 시 민국  체 를 복 고 자주  민주 부를 

립함 써 통일 명   여 회합 자들이 조직  실행   있

는 다양  질   마 , 분 토 에  논  ․통신시  등 주요 

간시  ,  등   를 포함 여 구체 인  마 고, 

명 이 내 지면 일 히   실행 라는 취지  언 다. 

   ) 5. 12. 회합에  고인 1  남부권역  분 토  주재 면 , 시에 단해

야 는 통신, 에  타격  주자고 고, 외국에  입 여 는 장난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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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80~90만 원  들여 이를 개조 는  등  소개 며, 인 에도 를 

만드는 것들에  가 나  있다면  생이 이를 이용해 사람  살상  도

 폭탄  조  사 를 언 다. 

  이어  고인 1  “평택에 있는 조 , 이게 계에  가장 큰 장소 요. 근

데 그게 2010 도에 군사훈   게 나  있어요. … 거  나  자료에 면, 

그 탱크를 러싸고 있는 벽  재질  니 합 이고, 이를 다시 90㎝ 께  벽돌과 

시 트가 감싸고 있어, 이를  뚫는다거나  에 다이 마이트를 싣고 가  

폭   있는 가 니거든요”라고 명 면 , “ 시상황이라든지 요  시 에 

우리가 통신과 철도  가스,  같  것  단시 야 는 가 있는 거죠. 우리

가 검토  에 면 그 시  경 가 실  엄 지 는데…”라고 말 고, 이

어 철도 통 시 과 국, 분당 국 등   상  언 다. 

  그 후 고인 3  시에 조직  역량이 모인 후에는 다양  이 나  

 있다면 ,  장, 목  걸고 탈취  것인지, 탈취  것  실질 인 군사

   것인지 등  언 다. 

  다시 고인 1  통신, 가스 시  내부에 있는 사람  조를 얻거나 함께 실행 는 

에 여 언 고, “ 약 생산 는 곳이 있는데, 검토  에 면 거  다 북

부지역에 남  있고, 남부지역에는 2개 에 없 며, 그런 곳도 요 다면 해야 

다”, “조사  에 면 고나 약약품이 있는 곳  주소가 인 에 공개 어 

있 나, 실  다르므  사 에  부분이 많다”는 등  언  다. 

   자) 그 후에 이루어진 권역별 토 결과  시간에, 동부권역   고인 7

 질   여  드는 것부  들에게 심  타격  입힐  있



- 73 -

는 ․통신 분야에  공격 지 여러 가지 견들이 나 고, 어느 구체 인 

에 여 고민했다 보다는 이 자리 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다는 것이 가

장 요 다는 데 공감 다는 취지  다.

  남부권역   고인 1  장  요 ,  는 것에  견이 나

고,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 면 만들  있다고 면  과 폭탄  조 를 논

며, 이러  집단  논 를 통해, 탈취나  작, 통신   등 어떤 임

가 주어질지 모르지만, 자신  목  내놓 야 는 상황에  승  신  인

게 다고 말 다. , 고인 1  타겟이 해지는 경우 이에  리 인 타

격도 요 지만, 이를 효과  행  해 는 그곳에 종사 는 사람  포

여 그  여  이를 행 게 거나 자신들  내 도  는 것도 요 다고 

다.  

  부권역   고인 2는 질   여 격  해  

해야 다는 견, 습득이나 습득에  견, 첨단 이나 해킹  

이 지 등  마 시킬  있다는 견이 있었고,  질   핵심  지

도부를 지키는 것부  시작해야 며, 가 떨어지면 나   있도  해야 다

는 견이 있었는데 여 에는 체가 공감 다고 다.

  고인 5는 타  여 ‘ 군사 인 에 해 많이 논 지만, 구체

인 결  맺지 못했다’, ‘ 요  것  쟁 시 뇌부를 지키는 것, 그리고 지도

부를 심  일사불란  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’, ‘  엄  에 

 해 는 욱 강  조직생 ,  생  이런 것들  통해  목  걸고 싸우는 각

 군 사업도 해야 고 자  임도 해야 지 겠냐’는 등  견이 나 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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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  2) 다 견이 지 는  같이 고인들  외  이 사건 각 회합 자들 

부분이 당시 구체  어떠  언이나 태도를 보 는지를   있는 자료가 없다

는  등  고  ,  각 회합 자 원이 내란 실행에  합 에 이르 다

고 보 는 어 다. 그러나 내란 모죄는 내란 실행에 여 2인 이상  자가 통모․

합 를 는 것  드시 모  가자 원  합 가 요  것  니므 , 만일 

고인들 사이에 만이라도 일 ․추상  합 를 어 는 실질  험 이 있는 내

란 실행  합 가 이루어 다면, 그들만 분리해  내란 모죄가 립   있다. 

  라  고인들 사이에   같  내란 실행에  합 가 있었는지를 살펴보

면,  본 사실에 나타난 사 , 즉 ① 고인들  북  주체사상과 폭  법에 

 남 명  추종․동조 는 자들 , 사상 습과 강연 등  통해 국가단체

인 북  동  양, 고 ,  는 이에 동조 는 동  여 다가, 북  

 폐  언  쟁 가 고조 자, 당시 당면 를 쟁이 임 거나 

개연 이 충분  상황  인식 고 이 사건 각 회합  개  것  보이는 , 

② 이 사건 각 회합  보  지 면  심야 시간  이용 여 게 개  , 

③ 고인들  5. 12. 회합에  사회, 강연 는 권역별 분 토  등  각자 맡  진행

면 , 다른 자들과 함께 쟁 시 국가 간시  , 통신 란, 폭탄 조

법  탈취 등과 같  후 란 단과 조직   등  구체  논

고, 나 가 그에  동조나 가담  이 어내 고  , ④ 고인 2가 고인 3 등

에게 쟁   지침이 나 다면  미군 지 등 주요시  보를 집해 

라고 말  이나 고인 1이 5. 12. 회합에  장소 등  사 에 조사해 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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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언     각 회합 당시  분 나 고인들  언에 나타난 진지함과 결

연함 등  고 여 보면,  구체 인 공격  상과 목  등에 여는 합 에 

이르지 못 라도, 고인들  쟁 시 상부  지시에 라 북 에 동조 여 

민국 체 를 복   폭동  나 간다는 데 여는 런 이견 없이 

 사를 인 면  그 결 를 다지고, 나 가 이를  구체 인 공격  

상과 목 , 법 등  논  것 , 향후 쟁  등 일  상황이 면 고인들

  각 회합에  논 했  법이나 그  사  식  내란  실행행  나

갈 개연 이 크다고 이 타당 다.  

  3) 그 다면  든 법리에 추어 볼 ,  같  고인들  내란실행  합

는 일 ․추상  합 에 그 는 것이 니라 내란 모죄  립에 요구 는 구체  

있는 합  실질  험 이 있 므 , 어도 고인들에 해 는 내란 모죄가 

립 다고  것이다. 

 라. 그럼에도 이  달리 고인들  쟁 시 민국 체 를 복   

, 보 , 국가 간시   등  논  뿐 내란  실행행  나 간다는 

인 사 합 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이  내란 모죄가 립 지 는다고 본 

다 견에는   없다. 

  이상과 같  이  다 견에 동 지 니 므 , 이에 는 취지를 힌다.

재 장    법원장     양승태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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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법       신 철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민일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이인복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이상훈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용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보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

           법       고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  신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 심     법       소 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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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법       조희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법       권 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